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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haracteristicsofPreventiveDetentionandMassacreofJeju

IslandjustafterKoreanWar

ThecaseofthepreventivedetentioninJejuareajustafterKoreanwarhasan

importantmeaningstoanalyzeandunderstandthemasskillingagainstcivilians.

Themostcasesofthesemassmurderhasalotoflimitationstoseek and

restoreofdetailsofthesecasesbecausetherearefew officialdocumentsto

prove the violence by the state including military and police authorities.

Compared to this,itiseasierto approach to the truth ofthe preventive

detentioninJejuregionbecauseithasrelativelymanypolicedocuments.

This case is completed with the massacre through the detention and

classificationafterarrestofthesuspected civiliansbythepolicestationsand

substations ofJeju region in accordance to the instructions ofthe police

headquarterundertheministryofhomeaffair.Duringtheseprocesses,thepolice

mobilized therightistgroupslikeKorean youth Group(Deahan Cheongnyeon

Dan),NorthwestregionYouthgroup(SeobukCheongnyeonDan).Thepowerof

finaldecisionformassmurderofthesedetaineeswasheldbytheHeadquarter

ofMarineCorpsinJeju,becausethemilitarysupervisedthepoliceaffairsunder

Martiallaw.

ThisstructureofJejupreventivecase,thatis,thebackground,process,and

resultofthiscasehasgivenuslotsofhelptounderstandthetruthofcivilian

massacrejustafterKorean war.Furthermore,itgivesusimportantcluesto

understandthewholeparadigm ofcivilianmasskillingsinmainland.Jejucase

shows us thatcivilian mass murders had been executed organizedly and

systematicallybytheinstructionsfrom theorderlineofgovernment,military

armyandpolice.Inthecasesofland,thecivilianmassacresseemstohav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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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paradigm astheJeju island according to therelated testimonieseven

thoughtherearenotenoughofficialrecordstoprovethewholestructureand

processofit.ThismeansthatJejupreventivedetentioncasewasnotindividual

and specialoneforthisregion,butapartoftheuniversalstructureofthe

wholecountry,socalledcrosscorrelations.

In general,thepreventivedetention caseofJeju region hasnotonly the

common charactersoftheotherparts'casesofthewholecountry,butalso

regionalcharacters.Asthecommons,ithas:subjectsweremainlythepolice,it

happenedasthepre-steporpreviousprocedureformassmurders,theprocess

ofmasskillingwasarrest,detentionandexecution,andtheobjectsweremostly

leftistsorsuspectsofleftist.Whileitalsohasitsregionalcharacters.Thatisto

say,theobjectswereusuallyrelatedtothe4․3incident.

However,italsohasregionalcharacters.First,inthecasesofland,theobjects

weremainly related to theKukminbodoyeonmaeng(Nationalconfederation for

preservationandguidance).Ofcourse,Bodoyeonmaengconnectedtotheleftists

andtherelatedpeopleto4․3incidentalsoconnectedtotheleftistgrouplike

People's Committee, Farmers Committee, Minaecheong(the Alliance for

democraticandpatrioticYouth)andLaborPartyofSouthKorea.However,it

hasimportantmeaningthatthemain objectsofpreventivedetention ofJeju

region were categorized and centralized on 4․3 incident.In Jeju region,

Bodoyeonmaengwasnotwellorganizedlikeland,soitcouldn'tbetheprimary

standardofdistinctionforthepreliminaryarrest.Therefore,theconnectionto

4․3incidentwasthemainmeasurestojudgeofpersonalthoughtandidentity

intheJejuregion.

Thepreventivedetention ofJeju region in 1950 meansthetemporaland

spacialextension of4․3 incident.Afterall,thiscase showsusthatstate

intendedfortheannihilationofspecificgroupsrelatedtothe4․3incident.That

istosay,itistheconcreteexpressionoftheintentionalityofstateviolenceand

polit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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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themasskillingsprocessof Jejuincidentisdifferentfrom thatof

themainland.Atthemainland,the preventive detaineeswho were mainly

Bodoyeonmaeng memberswere mostly massmurdered,while those ofJeju

islandwerenotonlymassmurderedthroughdetention,evaluationandanalysis,

butalsoimprisonedforalongtimeorreleased.Furthermore,theconflictabout

legality or authority of preventive detention often happened among state

organizationslikethemilitary,theprosecution,and thepolicewhichled the

preventive detention and massacre.In reality,some policemen refused the

instructions from government or military authority and set them free

independently.Eventhoughitcouldnotbegeneralizedasthephenomenaof

wholeJeju region,itshowstheeach organization related to thepreventive

detentionrelativelyhadtheirownautonomy.TheJejuislandjustafterKorean

warhad characteristicsofcomparativelystableregionalsociety.Therefore,the

military and thepoliceofJeju region pursued theirown autonomy without

unilateralfollowingtothecentralgovernment'sinstructions.

Third,thereweremanyaccusationsorsquealsamongresidentsthemselves.

Many preventive detainees were victimized with false accusations and

mudslinging.Thismeansthatideologicalconfrontationsandconflictsofthisarea

after4․3incidentchangedtothepersonalrevengeduringKoreanwar.After

all,thepreventivedetentionofJejuislandwasanotherwarinregionalsociety.

Ononehand,itwasthewarbetweenstateandindividual;ontheotherhand,

itincluded anotherwarbetween person versusperson.Thisshowsthatthe

innerorderofcommunity had been destructed and personalemotion also

destroyedsince4․3incident.

Fourth, the victims of Jeju preventive detention have one meaningful

characterist.Intheaspectoftheageandproportionofvictims, 20'sand30's

malescomprisethehighestproportionineveryregionofIsland.Thismeansthat

the mostactive youth generation was the main targetofthe preventive

detentionand murderaccordancetotheinfluenceof4․3incident.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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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accusation,community,stateviolence,classification,martial

law,Kukminbodoyeonmaeng(Nationalconfederationforpreservationand

guidance),Northwestregion Youth group(Seobuk Cheongnyeon Dan),

preventive detention,annihilation,intentionality,politicide,Jeju 4․3

incident,masskilling,massmuder,massacre,koreanwar,victim

thepreventivedetentioncasewastheextensionof4․3incident.Moreover,it

meansthatthe resistance movementrepresented by the 4․3 incidentwas

connectedtothesacrificeofthepreventivedetentio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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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

1948년 한민국 수립은 해방 후부터 개된 좌우 정치세력의 정치 ․이념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제주4․3사건,여순사건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추

진하던 미국과 우익정치세력의 정치 로그램에 결정 인 향을 미쳤다.우익

정치세력은 비록 1948년 5․10선거를 통해 한민국 정부를 수립하 지만,무엇

보다 정부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반 하는 범 한 세력이나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에 많은 향을 미쳤다.

한민국 정부는 정부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좌익이나 좌익과

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한 정책을 정비하고 구체화해 나갔다.이러한 정책은

정치 ․사회 수 에서 국민보도연맹 결성,법 ․제도 수 에서 국가보안법

제정,군사 수 에서 산간지역의 토벌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이러

한 거시 정책은 과거 좌익세력이나 좌익과 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 사회통제나 감시체제의 수립과 연계되어 있었다.이는 바로 경찰의 사찰(査

察)제도나 비검속(豫備檢束)으로 나타난다.사찰과 비검속은 상호 련되어

있다.사찰은 국가 정보당국이나 경찰 입장에서 의심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일상 으로 감시하는 제도 다. 비검속은 의심되는 개인들의 행동이나 범죄를

사 에 방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장 없이 체포하고 구 하는 것을 의미하

다.

사찰이나 비검속은 일제시기 경찰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해방 후에도 계속

되었다.국가 정보당국과 경찰은 정부수립 이 부터 이른바 좌익이나 불순분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으로 사찰이나 비검속을 실시해 왔다.해방 후 경찰이 민

간인을 사찰하거나 비검속할 수 있는 법 근거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당

시 경찰은 일제시기 경찰 행에 따라 법 근거 없이 주로 좌익세력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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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사람들을 심으로 사찰하거나 비검속을 실시하 으며,이는 한국 쟁

이후 비검속이 부활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 쟁 발발 직후에 발생한 비검속사건은 정부가 이른바 과거 좌익과

련된 세력이나 ’불순분자‘등이 북한에 동조할 험이 있다는 의심 아래, 국 각

지에서 집단으로 구 ․수용하 다가 불법 으로 살해한 사건이다.제주 비검

속사건도 쟁 발발 직후 정부의 요시찰인 불순분자에 한 비검속 명령에

따라,제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학살 사건을 말한다.제주지역 경찰서는 1950

년 6월 25일 한국 쟁 발발 직후부터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의거,주민 일

부를 비검속하여 할 경찰서․지서별로 집단수용하고,심사와 등 분류를 실

시했다.주요 상자는 정부당국이 제주4․3사건을 계기로 한라산 입산자나 그

가족을 상으로 입산자,귀순자,자수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요시찰인으로 분류

하여 일상 으로 사찰하고 리해 오던 이들이었다. 비검속자들은 과거 범죄경

력( 의)의 경 에 따라 D,C,B,A 4개 등 으로 분류되었고,이들 범죄 의

가 무거운 D,C등 부분이 제주주둔 해병 사령부에 의해,총살 암매장 되거

나 수장 학살되었다.

제주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 직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형 인 사례를 보여

다.1)제주 비검속사건은 쟁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 다.

1) 가폭  개 가에 한 직  폭  사 (organised use of force)  다. 근  후 

가는 리  폭  합  사  독 해 다. 20  들어 폭  가는 근  량폭 (modern 

mass violence), 곧 코  사 드  비 한 량학살(massacre)에  심  역할  하 다. 

(Michael Bothe, 2009, "Violence beyond the State-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A Journal on 
Civilization, Vol. 2, Issue 1, p.41 ; Max Weber, 1948,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Routledge, p.78 ; Mark Mazower, 2002,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Issue 4, p.1159) 가폭  개   에  경

․사 ․  , 그리고 내 는 도 ․ ․  역에 지 폭 게 걸쳐 다. 

연․ 연  가폭  “과거 독재  하에  연  해  독재 운동가  민들에게 가해

 각  가 들  폭  탄압  억압”  규 하 다. 들  가폭    가지 에 

해  폭 게 규 했는 , 첫째,  태  도  행, 째, 가 주도  가폭 과 가 

하  사  폭 , 째, 리  폭 ․ ․ 도  폭  그리고  폭  등  그것 다.( 연․

연, 2002,「 가폭 ․민주주 쟁․ 생에 한  해」,  연 편,『 가폭 , 민주주  쟁, 그

리고 생』, 함께 는 ) 동  쟁  에 , ‘주 가가 민과 쟁 상 에 는 타 민  상

  집단학살  폭 고  폭 행사’  하 다.( 동 ,「20  가폭 과 과

거청산」,   ) 가폭  개  럼 하고  에 주   하게 

하고 체 하 는 매우 어 다. 본 에 는 가폭  개  주  집단학살과  ․

도 ․  에  사 하 고 한다. 재 집단학살과  가폭  미  내  가억압(state 

repression), 가 승 폭 (state-sanctioned Violence), 가후원 폭 (state-sponsored violence), 공

폭 (public violence), 폭 (political violence), 집단폭 (collective violence), 사 드(genocide), 

폴리티사 드(politicide), 사 드(democide) 등  개  체 하거  , 하여 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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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일반 으로 집단학살(genocidalkilling)을 이끄는 심리 ․사회 ․정치

조건을 만든다.2)특히 쟁은 공격행 를 풀어주거나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쟁은 가해자들이 범죄를 감추면서 희생자들을 쟁의 원인으로 여기게 하고,

희생자 집단을 (enemy)으로 만든다.3)정부도 한국 쟁이라는 국가 기 상황에

서,이른바 과거 좌익세력이나 한라산 무장세력과 련있는 사람들을 국의 국

민(enemynation)으로 분류하고 국 으로 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하 다.

이러한 에서 제주 비검속사건은 쟁 상황에서 국가폭력이 갖는 야만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무엇보다 국가가 쟁 상황에서 험성이 있다

는 의심만으로 자기 국민을 국의 국민으로 범주화하여 집단살해 했다는 에

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형 으로 보여 다. 한,제주 비검속사건은 단순

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 우발 인 살해 사건이 아니라,조직 인 성격을

갖고 있다.제노사이드나 정치 제노사이드 학살(politicideskillings)은 결코 우

발 이거나 개인 행 가 아니며,국가당국의 명백한 는 암묵 인 방향에 따

라 수행된다.4)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 발발 직후 정부의 체계 인 지휘와 명령

계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집행되었다는 에서 국가폭력의 조직성을 잘 드러내

고 있다.

제주 비검속사건은 일반 인 수 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좀

더 구체 으로 보면 제노사이드,특히 정치 제노사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Hank Johnston, 2012, "State Violence and Oppositional Protest in High-Capacity Authoritarian 

Reg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Vol. 6(1) ; Leonhard Praeg, 2011, 

"Genocide, or the Aporia of Collective Violence", At the Interface/Probing the Boundaries, Vol. 75  

; Francisco Herreros, 2006, "'The Full Weight of the State' : The Logic of Random 

State-Sanctioned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6 ; Thies Cameron G., 

2006(Dec.), "Public Violence and State Building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9, No. 10 ; Dominic M. Beggan, 2006(Dec.), "State Repression and Political Violence : 

Insurgency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World Peace, Vol. 23, No. 4 ; Robert H. 

Holden, 1996(May), "Constructing the Limits of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 :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 No. 2 ; Carole Nagengast, 1994,  

"Violence, Terror, and the Crisis of the Stat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3, Issue 1.

2) Helen Fein, 2000(April~June), "Civil Wars and Genocide : Paths and Circles", Human Rights 
Review, p.49. 

3) Paul Bartrop,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 A 

Considera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Vol. 4, No. 4, p.528.

4) Barbara Harff, 2003(Feb.), "No Lessons Learned from the Holocaust? Assessing Risks of 

Genocide and Political Mass Murder since 1955",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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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멜은 제노사이드와 정치 제노사이드를 포 하는 보다 범한 량학살의 개

념으로 데모사이드(democide)를 제시하 는데,이는 정부에 의한 의도 살해로

정의된다.5)제노사이드의 개념과 성격 규정에 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6)

정치 ․이념 수 에서 특정 집단의 멸을 목표로 할 경우,정치 제노사이

드(politicide)의 성격을 띠게 된다.제노사이드와 정치 집단학살의 차이는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제노사이드나 정치 제노사이드 모두 국가의

행 로 정의될 수 있다.다만 제노사이드는 희생자 집단이 주로 공동체의 성격,

를 들면,인종이나 종교,민족 등의 측면에서 규정된다.정치 제노사이드는

희생자 집단이 주로 정권이나 지배집단에 한 계 치나 정치 반 의 측

면에서 규정된다.7)

제노사이드나 정치 제노사이드에는 가해자가 표 집단(targetgroup)을 체

는 부분 으로 괴하려는 의도가 있다.8)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제주

비검속사건은 국가가 제주4․3사건과 련된 특정 집단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는

에서 정치 집단학살 는 정치 제노사이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제주 비검속사건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한국 쟁 발발이라는 기상황

에서 이른바 국가에 정치 으로 험한 세력으로 분류된 집단,제주4․3사건과

5) R. J. Rummel, 1995(Mar.), "Democracy, Power, Genocide, and Mass Murde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1, pp.3~4. 

6) 사 드는 폴란드 학  라 엘 킨(Raphael Lemkin)  집단살해  하  해 1943   사

한 개  사 드 죄  지  에 한 엔 약(1948) 2 에 는 다 과 같  하고 

다. 사 드란 “민 , ,  는  집단   는  할 도  가지고 

지  행 ” , 러한 행 에는 (a) 집단  원에 한 살해, (b) 집단 원에 한 심각한 체  

신  가해, (c) 집단    리  하  해 그들 생 건에 한 고  가해, 

(d) 집단 내  생  막  한 도  , (e) 집단 내 어린  다  집단  강   등  포

함 다.( 엔 사 드 약에 한 체 원  다  사 트에  할  다. 

(http://www.icrc.org/ihl.nsf/FULL/357?OpenDocument) 러한 사 드  개  주   에

 리  것  에 어   러싸고 다양한 견  시 었다. 에 는 사 드  개

 미  학살 죄(atrocity crimes)  주 안에  죄(Crimes against humanity), 쟁 죄

(war crimes), 청 (ethnic cleansing) 등과 함께 사 하고 다.  한편에 는 사 드는 한 집단

에 한 리  만  아니라 집단 체 (group identity)  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 하고 다. 

Ernesto Verdeja, 2012(June), “The Political Science of Genocide : Outlines of an Emerging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0, No. 2, p.309.

7)  사 드는 가에 한 생 집단  계   지 집단  에 라 보복 ․억압

․ ․헤게 니  주  도 한다. Barbara Harff and Ted Robert Gurr, 1988(Sep.),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3, p.360․363.

8) Matthew Krain, 2005(Sep.),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Severit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9, No. 3,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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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특정한 집단의 물리 제거를 목표로 한 조직 이고 계획 인 집단학살

이었다.

지 까지 제주지역 는 육지의 비검속사건에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

되지 못하 다.기존 연구에서는 비검속 일반의 역사 배경, 비검속과 학살

의 계, 비검속권의 법 구조 등을 일정하게 해명함으로써 한국 쟁 직후 발

생한 비검속사건의 이해수 을 확장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 다.9)다만,이

들 연구는 비검속사건의 구체 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한

계로 사건의 실체와 체상을 악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기존 연구는 특히

제주 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성격,곧 국가폭력의 조직성과 계획

성,그리고 정치 제노사이드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10)여기에

는 무엇보다 비검속사건과 련된 국가의 공식기록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지

못한 이 크게 작용하 다.11)

이 논문의 목 은 1950년 한국 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비검속

사건의 발생배경과 지역별 개과정,구조와 성격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체상

을 복원하고,나아가 국가폭력․정치 제노사이드로서 비검속사건의 특성을

추출하는데 있다.한국 쟁 직후 육지에서도 비검속사건이 발생했으나, 련

자료가 부족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이에 비해 제주지역

은 상 으로 비검속 련 경찰기록이 많이 남아있어 비검속사건의 체과

정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일정하게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진실화해 원회가 『진실규명결정서』에 활용한 경찰의 비검속

련 공문서,그리고 사건 련 피해 유족들의 증언을 극 활용하여 제주지역 비

검속사건을 체 으로 악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제주지역 비검

9) 강 , 2012,『한  사상통  역사  과 ‘보도연맹사건’, 1925-50』, 울  사 학과 사학

 ; 병 , 2010,「 민보도연맹과 비검  - 사 드(Genocide)  에 -」,『민주 학』 

43 ; 병 , 2004,「한 쟁  민보도연맹원 비검 ․학살사건  경과 」,『역사  실』

54.

10) 병 는 민보도연맹사건과 비검  사 드  에  근하고 , 주 「 사 드 

약」에 규  개    재 지 에 집 하고 다. 병 , 앞   . 

11) 경  비검   지 지 공개 지 않았고 연 들  하지 못하 다. 2000   후 

들어 진실․ 해 한과거사 리 원 ( 하 진실 해 원 )가 경  비검    하여 

주지역 비검 사건  진실규 하   료가 알 지  시 하 다.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알 ) 진실규 결 』(2007),『 주 비검 사건( 주시․ 귀포시) 진실규 결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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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건만이 아니라 한국 쟁 직후 국에서 일반 으로 실시되었던 비검속사

건의 보편 성격을 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시기 으로 해방직후부터 한국 쟁이 발발하던 1950년까지를 상으

로 하 지만,이 가운데서도 비검속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6월~8월을 집

으로 다루었다.지역별로는 제주 역에서 발생했던 비검속사건 , 규모 집

단학살이 발생한 제주․모슬포․서귀포 지역을 상으로 하 다.성산포 지역의

경우,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검속이 실시되었으나, 량 집단학살이 발생

하지 않아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12)

2.주요 참고자료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자료는 경찰의 비검속 련 공문서와 사건 련

피해 유족들의 증언이다.경찰의 비검속 련 공문서는 비검속과 학살의 지휘

명령 계통, 비검속 상자의 심사 등 분류, 비검속과 가해이유 등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사건 련 피해 유족들의 증언은 비

검속 연행 과정,그리고 집단수용 상황을 확인하는데 주로 활용하 다.

1) 비검속 련 경찰 공문서

• 자료명 :『 비검속 련 경찰 공문서철』

• 생산기 :제주경찰국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 생산년도 :1950∼1956

• 소장처 :국가기록원( 리번호 :DA0792122)

• 주요내용 :내무부 치안국과 제주경찰국,각 지역 경찰서(서귀포·모슬포·성

12) 산포경   해병 가 " 비검  살집행 뢰  건" 라는 공  보내, 비검 들  

학살하 고 하 , 당함  주 하  해병   거 하 다. 산포경 는 D․C등   81  가운

 6 만  에 계함  비검  량학살  지할  었다. 에 해 는 주4․3사건진상규

생 복 원 ( 하 주4․3 원 ), 2003,『 주4․3사건진상 사보고 』(Ⅳ. 피해상 ), 433∼

434쪽 .



- 7 -

산포·제주경찰서),계엄사령부 등에서 명령·지시·보고한 비검속 련 공문서철

이다.본 자료는 제주지역 비검속과 련된 국가기 ,곧 당시 군·경찰·검찰의

활동내용 각 기 사이의 지휘·명령 계를 악하는데 매우 요한 기록이

다. 한 경찰의 비검속자의 등 별 분류와 해병 사령부로의 송치 등 사건의

가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본 자료에는 비검속 련 공문 외에 각

경찰서별로 작성된「 비검속자명부」,「총살자 동 가족 명부」,「좌익계열실

태조사표 -형살자 명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2)사건 련 피해 유족 증언

본 연구에 사용된 증언 자료는 크게 세 종류이다.

첫째,2001~2002년 기간 동안 제주4․3 원회가 4․3사건 희생자 유족 사건

련자들을 상으로 증언 채록한 자료이다.이 자료는 비록 4․3사건 피해자

유족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제주 비검속사건 피해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

다. 재 이 자료는「제주4․3사건 증언자료집」(1~7권,미간행)으로 제작되어 제

주4․3평화기념 (사료 )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2004~2005년 기간 동안 제주4․3연구소가 4․3사건 희생자 유족 사건

련자들을 상으로 증언 채록한 자료이다.이 자료도 4․3사건 피해자 유족

을 상으로 증언 채록한 자료이지만, 비검속 련 증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

다. 재「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자료집」(미간행)으로 제작되어 제주4․

3평화기념 (아카이 실)에 소장되어 있다.

셋째,2006~2010년 기간 동안 진실화해 원회가 제주지역 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 사건 련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주요한 내용은 『제주 비

검속사건(섯알오름)진실규명결정서』,『제주 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진

실규명결정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의 각주에서는 증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증언자 이름과 함께 증언

날짜를 같이 명시하 다.증언 자료의 출처는 증언 날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01~2002년 시기의 증언은 『제주4․3사건 증언자료집』,2004~2005년 시기의

증언은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자료집』,그리고 2006~2010년 시기의 증

언은 진실화해 원회의『제주 비검속사건 진실규명결정서』(섯알오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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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 다.따라서 각주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해 모든 증언마다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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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해방 후 제주지역의 요시찰제도와 비검속

1.제주4․3사건의 향과 요시찰 제도

해방 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둘러싼 좌우 립과 갈등은 1948년 한민국 정부

수립을 후하여 면화되었다.제주도에서는 단선․단정반 를 슬로건으로 하는

4․3사건,육지에서는 여순사건으로 나타났다.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남로

당을 심으로 한 무장세력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 지,단선․단정반 와

통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공서와 우익단체 등을 공격했다.이들은 한라산

을 비롯한 산악지역을 거 으로 빨치산 투쟁을 개했으며,결과 으로 제주도에

서는 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5․10선거를 제 로 실시하지 못했다.제주4․3

사건이나 이후의 여순사건은 정부의 좌익정책에 많은 향을 끼쳤다.

정부당국은 한민국 수립 이후 과거 좌익세력 반체제 세력에 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 다.정부와 우익 정치세력은 당시 남한을 “비상국가”,“ 시하의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었고,이러한 비상국가 체제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근

거하여 좌익소탕을 추진하고 국내 정치안정을 지향하는 것이었다.일종의 좌익소

탕 국가체제 다.13)정부나 우익입장에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남한에서

좌익의 향력을 확인하고 이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요

한 계기가 되었다.당시 우익은 제주4․3사건 여순사건의 숙군을 ‘사상 으로

애매한 자들에 해 그 정체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 다.14)

정부가 좌익을 국민의 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소탕하는 일종의 ‘국가안의

쟁’은 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국가수립 후에도 내 과 극단 정치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가 탄생의 산 인 쟁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어”국가

의 이후 활동에 내재화되었다.국가 입장에서 내부의 반란이나 항으로 지배계

13) , 2010,「 립 후 시  민  동  학살  담  」,『아 아연 』 53  

4 (통  142 ).

14)『연합신 』, 194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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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기반이 취약해지는 조건이 형성되었고,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의 은

그 실제 이상으로 과 포장되었으며,국가는 여 히 쟁 상태에 있는 것

으로 규정되었다.15)

정부당국의 좌익에 한 쟁은 제도 ․법률 수 의 통제정책으로 구체화되

었는데,이는 1949년 6월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이 표 인 사례 다.정부는 국

민보도연맹을 바탕으로 과거 좌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상 으로 향시켜

한민국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다.보도연맹 가입은 “과거를 청산”하고 “충성된

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생․갱생의 길”이었다.16)국가 입장에서 보도연맹 결성은

과거 좌익세력을 사상 으로 훈육하여 재생산하는 사상 쟁의 일환이었다.정부

는 이러한 사상 향 작업과 함께 법률 ,물리 조치도 취해 나갔다.정부는

1949년 10월 들어 남로당과 평을 비롯한 133개 정당․단체를 등록취소 하

다.17)김효석 내무장 은 반역도당을 근 시키기 해 일 소탕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하 다.18)정부의 좌익통제정책은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정으로도 나타

났다.

이러한 ‘국가 안의 쟁’은 정부의 좌익통제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화․

제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좌익인물에 한 일상 인 감시

체제,곧 사찰제도를 확립하여 운 하 다.19)정부와 경찰당국은 과거 좌익세력

들에 한 각종「요시찰명부(要視察名簿)」를 만들어 이들의 활동을 일상 으로

감시하 다.경찰은 이미 정부수립 이 부터 개인이나 정치사회단체,특히 청년

층 우범분자의 동향을 사찰하기 해 요시찰명부를 작성하여 리해 왔다.20)군

15) 미  코, 1997,  ,『사  보 해야 한다』, 동  ; 동 , 2011( ),「냉 , 공주  

질  한  쟁  - 가폭  행사   한계」,『경  사 』 (통  89 ).

16)『연합신 』, 1949.5.13 ;『동아 보』, 1949.10.29 ;『 신 』, 1948.11.22 ; 『 신 』, 

1949.12.2.

17)『 울신 』․『 도신 』, 1949.10.19.

18)『동아 보』, 1949.10.26.

19) 사 (査察)  본에  근 경  립하  주민  감시․통 하는 단  었고, 특

  필 에 해 도 었다. 신, 2003,「 하  시 과  倭政時代人物史料 」,『역사

연 』11  ; 사 경  가  운동  취체  상  하는 경  말한다.  민주공  

한민  체에 한 안 보  사 공공  안 질  지하  하여 폭동  등에 하여는 

 체    변 하 는 체   등에 하고  행하여지는  직  경 동

 말하는 것    체  한다  다 과 같다. 1. 그 사  체  안 보  공

공질  지에 다. 2. 그 상    체    변 하 는 체   등에 다. 

3. 그 단   직  경 동 다. 사원, 1955,『사 경 』, 내  안  특 보과, 

234~249쪽.

20)『 보』, 1947.4.11 ; 비  지만 1951  10월 9   규 ‘ 시  비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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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는 제주4․3사건,여순사건을 거치면서「반란 계 수형자 명부」를 작성

했다.21)경찰은 좌익계열 자수기간에 자수하지 않은 문화인들의 명부를 작성

하여 신문사․잡지사․문화단체 등에 배포하고 활동을 지하는 조치를 내렸

다.22)특히 남지역 경찰은 이른바 치안확보 차원에서,좌익소탕 과정에서 도피

한 사람들을 상으로「도피자 명부」 그들 가족사진도 작성하여 리하

다.23)문교부도 장 의 지시로 고등교육국에서 “숙청당한 교사의 명부를 비치”하

여 리하도록 하 다.24)정부와 군경당국의 요시찰 명부 작성과 리는 좌익

는 좌익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한 국가의 감시체제가 체계 으로 조직화되고

일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하 다.

제주지역에서도 외는 아니었다.제주지역에서 요시찰 제도의 상은 주로

4․3사건과 련된다.25)미군정 당국은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처음에는

경찰력을 증가시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으나,상황이 악화되자 곧 국방경비 9

연 를 견하 다.이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한민국이 수립되자,정부는

10월에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11월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인 토

벌작 을 실시하 다.정부는 계엄령 선포 이후 산간 마을에 한 강경 진압작

을 벌 으며,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26)정부

는 12월 말에,진압부 를 9연 에서 2연 로 교체하고 토벌작 을 지속 으로

개했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작 은 1949년 들어 변화되기 시작하 다.정부는 1949년 3

월 제주도지구 투사령부를 설치하고,토벌작 을 진압과 선무 병용작 으로

건’ 에 도 경  계열 각 당단체  간   지도 , , 사상 ,   귀

, 향 ,  등 시  동  사 , 감시하고  하여 리하고  알  

다. 규「 시  비 에 한 건」(內治情庶 24307 ), 1951.10.9.

21)『 신 』, 1949.2.17.

22)『 신 』, 1949.11.6.

23)『 신 』, 1949.7.15.

24)『한 보』, 1949.2.3 ;『시 월보』 3 (1949.2.3), 87~89쪽.

25) 사 경  주 해야 할 각   리해  <사 계 주  >에는 ‘4․3폭동사건 생 ’  

포함 어 다. 경  4․3사건  사 경  운 상 주 가 필 한 사건  악하고 는 , 주  내

 다 과 같다. ‘4281  4월 3  주도 에  생   거 폭동사건 생 다.  사

건  2․7사건에 계 하여 5․10 거  하야 동  4월 3   2시 미  틈  타   

 도내 경  습격하고  약탈하는 동시 경    양민  동 라고 건 

 살해한 후 한라산에 산 거  보하야 동  5월 25 지 거 몰한 사건 었다. 한 집  

 보고 주도 민 항쟁 라고 하고 다.’ 사원, 앞  , 234~249쪽.

26) 주4․3 원 , 앞  (IV. 피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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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했다.특히 당시 유재흥 사령 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

두 용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여 정착하게

되었다.27)이러한 정책의 결과,1949년 5월 10일에는 재선거를 실시했으며,6월에

는 빨치산 지도자 이덕구가 사살되었다.따라서 1949년 6월 이후에는 한라산을

거 으로 하는 빨치산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더 이상 조직 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28)

정부와 군경당국은 이 시기부터 과거 제주4․3사건 련자를 비롯하여 한라산

에 입산 는 피신했다 돌아온 귀순자 그 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집

리하 다.29)정부나 군경당국은 이들을 이른바 국가안보를 하는 불순분자로

분류하여 요시찰 상에 포함시켜 감시했는데,이는 한국 쟁 발발 이후 비검

속사건의 배경이 되었다.제주지역에서 이들 ‘4․3사건 련자’들은 크게 보면,

국민보도연맹 가입 상자들이었다.당시 제주지역 경찰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4․3사건과 련된 사람들을 상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려고 하 다.1949

년 11월 27일 재, 국 경찰국에서 내무부에 보고한 향자 수를 보면,제주지

역에서도 5,283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다.30)제주4․3 원회의『제주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제주지역의 보도연맹은 인민 원회 간부,3․1

사건 련자,4․3사건 련자 등으로,과거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

요 상이었다.31)제주지역 보도연맹은 제주․서귀포․모슬포․성산포 4개 경찰

서 할 지역별로 본부가 결성되었으며,그 아래 각 지서별로 할 지부가 있었

다.경찰지서는 리 단 로 조직된 보도연맹의 리 운 을 담당하 으며,여

기에는 사찰계 경찰들이 극 여하 다.32)이러한 사실을 보면,제주지역 경찰

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4․3사건과 련된 사람들을 보도연맹원으로 조직하여 통

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7)『경향신 』, 1949.4.26 ;『 보』, 1949.5.20.

28) 주4․3 원 , 앞  , 534~535쪽.

29) 주도경  사 과 근  했  고OO  다 과 같  언하 다. “6․25당시에는 사 과 내에 사

실  었습니다. 실   말하  특 보원 었습니다. 사 실에  다 할했습니다. 산 , 귀

 사하고, 사 후 등  매겨  헌병  는  실, 실  담당 니다.” 고OO 언

(2006.9.22).  

30)『 울신 』, 1949.12.2. 

31) 주4․3 원 , 앞  , 424쪽.

32)  , 42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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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당시 경찰기록에서도 부분 으로 확인된다.다만,국민보도연맹

과 비검속사건의 상호 계를 비교하면,제주지역에서는 육지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당시 경찰의 공식기록을 볼 때,제주지역의 좌익 련자 는 4․3사건

련자들은 육지처럼,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비교 단일한 형태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한국 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에서 비검속의 주요 범주나

상도 국민보도연맹원이 아니라 제주4․3사건 련자들이었다.한국 쟁 발발

이후 경찰이 작성한「 비검속자명부」의 ‘범죄개요’항목에는 과거 인민 원회

나 제주4․3사건 련 활동 내용이 부분이며,보도연맹에 한 기술은 거의 발

견되지 않는다.곧 한국 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경찰은 비검속의 상을 국민

보도연맹원이 아닌 ‘4․3사건 련자’들로 범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은 4․3사건의 장기화가 제주사회의 정치 지형에 미친 향과 함께 육지

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경찰은 주로 4․3사건 련자를 상으로 요시찰인 명부33),자수자․

귀순자 명부,도피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리하여 왔으며,34)이는 쟁 후 비

검속자 명부의 주요한 기 자료가 되었다.경찰출신 정OO는,“ 비검속의 주요

상자는 과거 인민 원회․남로당 계통,한라산에 입산했다가 귀순 후 폭도라는

오명을 씻기 해 자수서를 작성한 사람 등이었다”고 증언하 다.35)경찰출신 정

OO도 “ 비검속자들은 남로당 가입이나 사상에 계된 사람들로서,요시찰인으

로 감시되던 사람”이라고 증언하 다.36)경찰출신 김OO은,“과거 좌익계열에

조했거나,당시 도피자라고 불렸던 한라산에 입산한 무장 ,무장 의 가족,무장

와 내통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 6․25발발 후 재검속”되었다고 말하 다.이러

한 사실은 제주4․3사건 련 도피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한국 쟁 발발 이후

33) 병  경  1947  4월 10   각  경 청   주도감 청 에게 다 과 같  통

고  보내어 러행  엄 단  지시하 다. 1) 개   는 사 단체 여하  막 하고 특

 청  우  동향  사 하  필 에 하여는 시  하여 미행도 할 것, 2) 단

체   만  지도  간담  할 것, 3) 러 생시는 신  한 경 행동  취하  직 행동 는 

 그 후 계  주  주동  사규 에 하여 본색원  검거  단행할 것.『 보』‧

『동아 보』‧『경향신 』, 1947.4.11.   

34) 고OO 언(2002.1.31) ; OO 언(2002.1.23) ; OO 언(2001.11.19) ; OO 언(2002.2.6) ; 

OO 언(2006.9.20) ; 고OO 언(2006.9.22) ;「도피  에 한 건-  10월 13  濟警査 

1840 」( 2  警査 247 , 1948.10.2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

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35) OO 언(2007.8.16).

36) OO 언(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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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속되어 희생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7)

결국 정부와 경찰당국이 제주4․3사건 진압 이후,사건 련자 그 가족들을

요시찰인 등으로 분류하여 리해 왔으며,이들은 한국 쟁 발발 이후 비검속

의 주요한 상이 되었다.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험한 국민',이른바 불순분자

들을 조직 ․체계 으로 감시해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검속사건은 우발

사건이 아니라 사 에 비된 집단학살사건,곧 비된 국가폭력임을 보여주

는 것이었다.

2.한국 쟁 직후 비검속의 부활과 시행

비검속은 일제가 시체제 시기에 이른바 범죄 방을 구실로 실시한 ‘조선정

치범 방구 규칙’(1941.5.5)에서 비롯되었다.38)이 규칙의 근원은 1925년 4-5월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성립된 치안유지법에 있다.이 법은 형사법의 철칙인 행

‘결과’를 두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목 ’을 단해 처벌하는,‘사상

처벌법’이었다.이후 치안유지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상처벌법’에서 ‘시

법’으로 발 해갔으며, 방구 련 법령은 1941년 2월 12일 제령 제8호로 제

정되어 3월 10일부터 실시한 ‘조선사상범 방구 령(총독부령 제48호)’,1944년 9

월 22일 개정된 ‘조선사상범 방구 규칙’(조선총독부령 제329호)등으로 나타났

다.39)이 법은 해방 후 표 인 일제 악법으로 규정되어 1945년 10월 9일 군정

37) 슬포경  사 계가 한「도피  」(1948)에 라  강상 (안  감산)․ (  락)․변

(  신도) 등 3  비검 상에 포함 어 생 었다.「도피  에 한 건-  10월 13

 濟警査 1840 」( 2  警査 247 , 1948.10.2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38) ‘ 사상 규 ’  주 내  다 과 같다. 1 는  상  안 지    

안 지   보 하에 는   재  우 가 한  규 하고 다. 2~13 에 

,  청 는 지 재  검사  검사 , 청  해 원 에 견  

하고, 그 취지   는 보 에게 통지한다.  계 할 필 가 다고 는 

에는  본  재지  할하는 지 원  검사에게 그 취지  통보하 , 검사는 신

하게 그 집행  지 하여야 한다. 특 , 16  할  없는 에 해  결   에

는 사 경  하여   시킨다. 26~29 는  우 규 다. 는 

1 , 2 , 3  누진 우하 , 3   진 하게 한다. 진  사상 상태  심사하여 하는

, 상 에 한 가 그 계 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는 에는 계  하시킬  다. 사

상 규 ( 독  329 , 19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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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1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40)자연히 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서 비검속은 공식 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제도 다.

미군정 시기나 정부 수립 후에 경찰에서 검거,구 는 구속을 의미하는 검

속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었으나, 비검속제도는 법 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를

들어 1947년 8월 13일 수도경찰청은,당시 좌익간부들의 검거는 범죄사실이 이유

이며, 비검속은 아니라고 밝혔으며,장택상 수도경찰청장도 “ 비검속이라는

것은 경찰에 없다”고 언명하 다.41)그러나 비검속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은

여 히 존재하 다.1948년 11월 국애국단체연합 비상 책 원회는42)「비상시

국 책에 한 결정서」에서 국회에서 심의 인 국가보안법에 공산계열에 한

비검속제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 다.43)경찰에서도 비검속의 불법 인

행이 남아 있었다.1948년 11월, 남 할 제8 구 경찰청장은 일체 검색과

비검속을 실시했으며,여기에는 양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제8 구경찰청장 김병완은 “작 의 비상사태에 비추어 폭도의 동을 미연에 방

39)   하 ,  계 항  보 에 한 항과 함께 1934  ‘ 안 지 개

안’에 포함 었다. 당시 는 보 에 한 필  했지만, 에 해 는  가

하다고 지 했다. 1935   사  가 란  우 해  항  삭 하고 보  

항만 포함해 안 지  개 안  했지만, 는  통과시키지 않았고, 1937 에 보 에 

한 만 리 어 ‘사상 보 ’  통과 었다. 독 는  포함  안 지  

개  통과  지 다리지 않고, 본보다 우   식  통해 별도    

시도했다. 그것   1941  2월 12   8  어 3월 10  실시한 ‘ 사상

( 독  48 )’ 다. 그리고 그 사 에 독  (쇼  16   166 ), 

독  원 (쇼  16   167 ), 사상 시행규 (쇼  16   

52 ) 등 많  계 규들  비 어 갔다. 1941  2월  개  새 운 안 지 (쇼

 16   54 )   통과해 3월 10 에 공포, 5월 15  시행 었다. 에 라 동  5월 

15  ‘ 사상 ’  폐지 고, ‘ 사상 규 ’(쇼  16   140 )  공포 었

다. ‘ 사상 규 ’  후 1944  9월 22  개 ( 독  329 ) 다. 강 , 앞  

(2 .  사상통  , 1925-45) . 

40) 미  1945  10월 9 , 아 드    11 , ‘日政 규 개 폐  건’  

공포, 비검  폐지하 다.「 청 」 11 , 1945.10.9 ;『매 신보』, 1945.10.13. 강  

비검  ‘ 사상 규 (The Preliminary Imprisonment Act)'  역 라고 지 하 다. 

강 ,  , 376쪽.

41)『 보』․『동아 보』, 1947.8.14.

42) 애 단체연합 비상시 원 는 여 사건  어  당  사 단체가 독  민  실에

 연  개 하고 결 한 단체 다.  단체는 사 , 사 , , ,   

직 었 ,  애 청  심  특별경비  직, 내  동  청, 민병 직, 강연  비

상시  청  개  등  주 사업  내 웠다.  단체  는 원  , 원  

훈,  李活  4 , 재    6 , 사업  함상훈  7 , 사    8 , 

원 진산 한근   15  었다.『 울신 』, 1948.11.6.

43) 애 단체연합 비상 원 는 당시 ‘공산계열  지 ’  시했는 , 그 내  에  심

  가보안 에 1) 가  행동  공산계열  규 , 2) 비검 , 3) 재산몰  는 가  

 고  등과 함께, 특  경  공산계열   비 하여 사 지에 할 것 등 었다.『독립신

』, 194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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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한 부득이한 방침이었음으로 일반시민은 당국을 신뢰하는 마음으

로 다소의 불편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히 양해”해 것을 요청하 다.그는

특히 “ 비검속은 앞으로도 몇 일간 계속하게 될 터이니 일반 시민은 필요 없이

거리에 나타나지 말아주기를 바”라며,“일단 구속된 양민들도 취조가 끝나는

로 명간에 부 석방”할 것이라고 덧붙 다.44)경찰이 법 근거나 규정없이

불법 으로 비검속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비검속 사건, 비검속자 집단살해는 법 근거나 제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당시 사찰경찰은 ‘비상사태가 야기되기 에 불순인물을 색출 검거한

다는 것은 유사시의 사태확 를 방지한다는 데서 가장 효과 인 수단’이라는 인

식을 갖고 있었다.45)곧 사건의 방을 해 이른바 불순인물을 사 에 검거할

수 있다는 념이었다. 요한 은 바로 이러한 경찰의 불법 인 행이 비검

속 사건의 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법

근거나 정당성이 없는 비검속제도가 한국 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작동하

고 통용되었다는 이다.이는 한국 쟁 후 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

이 단순히 법과 제도,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이러한 경찰의 행속에서 가능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쟁이 일어나자 비검속제도는 공식 으로 부활하 다.제주지역 비검

속과 집단살해사건은 한국 쟁이라는 쟁상황과 한 련을 맺고 있다. 개

쟁이나 내 은 제노사이드나 정치 제노사이드의 일반 인 제조건을 만든

다. 무엇보다 쟁과 사회내부의 불안정은 국가가 후원하는 량학살

(state-sponsoredmassmuder)을 진하는 조건이 된다.46)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이라는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 다.1950년 6월 25일 한국 쟁이 발

발하자,정부는 이른바 치안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과거 좌익 는 반정

부 활동에 참여했거나 그와 련된 사람들을 국 으로 비검속하여 집단수용

하는 조치를 내렸다.47)

44)『동 신 』, 1948.11.17.

45) 사원, 앞  , 23~32쪽.

46) Matthew Krain, 1997(June), "State-Sponsored Mass Murder : The Onset and Severit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3, p. 334~335.

47) 주지역에  비검  실시한 경에 해 는 안 보,  민  가담 지, 승만 통

 피신계  등  원에  고 다. 주4․3 원 , 앞  , 429쪽 ; OO 언(2007.9.14)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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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국 경찰에 통첩을 보내 ” 국 요시찰인

원을 경찰에서 구 할 것“을 지시하 다.제주도경찰국은 내 각 경찰서에 치

안국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 다.48)치안국은 이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6월 30일「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7월 11일「불순

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잇달아 하달하고 보도연맹원

요시찰인에 한 비검속을 단행하 다.49)제주도경찰국과 하 경찰서는 치

안국의 지시에 따라 ” 요 사찰 상자를 검”했다.50)제주도경찰국과 하 경찰

서가 비검속한 사람들은 주로 경찰의 사찰 상자 으며,과거 제주4․3사건 등

에 련된 이른바 ‘요시찰인’ 는 ‘불순분자’다.

1950년 한국 쟁 발발 직후 경찰의 공식문서에서 “ 비검속”조치가 일반 으

로 확인된 곳은 제주지역이지만,김해를 비롯한 육지에서도 부분 실시되었

다.51)육지의 공문서에서도 “ 비검속” 련 내용이 확인된다.1950년 구교도

소가 재감인명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따로 작성한『헌병 입인명부』(2호)에는

2명에 한 죄명란이 비검속이라고 표기되어 있다.52)송요찬 헌병사령 은

1950년 7월 12일,계엄사령 의 명령으로 발표한「체포구 특별조치령」에서,

“군 작 상 필요에 따라 계엄법 12조53)소정 조항 체포․구 ․구속에 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54)여기에서 송요찬 헌병사령 은 ‘충청지역

에서는 체포․구 ․구속에 하여 법원의 장을 필요치 않으며,특히 계엄시행

OO 언(2007.4.20) ; OO 언(2007.8. 15) ; 도 , 2001,「 주도민 비검  학살  승만 피신 

한 지 업」, 월간『말』12월 , 186쪽.

48)「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 , 6월 25  14:5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49)「 비검   건」( , 1950.8.6) ;「 비검   건」(濟地檢 168 , 

1950.8.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50)「 비검  리에 한 건」(1950.11.1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51) 특  민보도연맹사건  경우,  비검  거쳐 ․ 고 집단 살해  것  다. 진

실 해 원 ,『 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 결 』(2009) .

52)『헌병 』는 한 쟁 후시  뿐만 아니라  민간 에 한 사  가지고  헌

병  신들  취 한 민간  피 들   에 하고 리하  해 만든 다.『헌병

』( 2 ), 도 , 1950, 가 원( 리 : BD0173420).   

53) 계엄  13  다. 계엄 (  69 , 1949.11.24) .

54) 비상계엄 지역 내에 는 계엄사  사상 필 한 에는 체포, , 색, 거주, , 언 , , 

집  는 단체행동에 하여 특별한  할  다. 단 계엄사  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 (  69 , 1949.11.2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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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방구 을 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 다.55) 방구 과 비검속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이러한 사실은 당시 비검속은 제주도만이 아니

라 국에서 일반 으로 시행된 공식 제도 음을 말해 다.

한국 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경찰의 비검속은 내무부 치안국의 공식 지시

에 따른 것이었다.그러나 치안국의 지시는 계엄법을 비롯한 련 법령이나 규정

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인 명령이었다.한국 쟁 직후 정부가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1950년 6월 25일 발포한「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한 특별조

치령」,56)7월 8일 선포한 계엄령,7월 12일 헌병사령 송요찬이 포고한「체포

구 특별조치령」등이었다.이들 법령에는 비검속 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비록 7월 12일의 ‘특별조치령’에서 계엄시행 지역에서는 방구 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57)제주지역에서는 이미 6월 25일부터 민간인을 비

검속하여 구 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용한 것은 아니었다.결국 정부의 비

검속은 최소한의 련 법령이나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불법 으로 시행되

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검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가기 ,곧 군(제주지

구 계엄사령부)―경찰(제주도경찰국)―검찰(제주지방검찰청)내부에서 법 정당

성과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비검속의 감독권 문제를 놓고 제주도경찰국,그리고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와 의견이 충돌하 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경찰국장에

게 보낸 공문에서,비록 방 정책을 해 비검속이 필요하지만,불법 이고 부

당한 구속을 철 히 감독하는 차원에서,양식에 따라 비검속 결과를 보고할 것

을 통첩하 다.58)좀더 구체 으로 각 경찰서와 지서에서 비검속자 명부를 제

55) 특별  체  내  1) 청 도  청 도에 는 체포· · 에 하여 할 원   

필  하지 않고, 2)  지역에 는  간에 한 행 사  규  통 하지 않 , 3) 

계엄 시행지역에 는   행할  다는 것 었다.『 산 보』, 1950.7.18 ;『 매 』, 

1950.8.15.

56)「비상사태하  죄 단에 한 특별 」( 통  1 , 1950.6.25)  쟁 라는 비상사태 

시 에  민  는 비 도  죄  신 하고 엄  단할  었다. 특별 에

는 살 , ,  약탈 등 죄에 해 는 사 , 다  사람  재  취  건  , 에

게  식량 공 등   10  상  징역에 하도  하 다. 특   에 규 한 죄  

심  단심  하도  규 하 다. 

57)『 산 보』, 1950.7.18 ;「6.25 쟁  후  지」,『 매 』, 1950.8.15.

58)「 비검  감독에 한 건」(濟地檢 166 , 주지 검 청 검사 , 주도경  하, 1950.8.2), 

『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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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때,주소․성명․성별․직업 등과 함께 검속사유,석방사유 등을 기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 다.59)이에 해 제주도경찰국은 치안국장의 통첩과 계엄사

령 의 지시를 내세우며 비검속자 명부 제출은 어려우며,기존에 각 경찰서에

서 제출한 명부도 회송해 것을 요청하 다.60)

제주에서 비검속의 감독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립은 비검속의 법

근거와 차의 문제로 확 되었다.제주지방검찰청은 다시 제주도경찰국에 보낸

공문에서,비록 비검속이 “ 시계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검찰과 무 ”하지만,

그 “집행 결과”의 “부당 불법 여부에 한 취체권은 검찰당국(엄격한 의미에서는

군사령 지휘하의 검찰당국)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제주지방검찰청은 이러

한 해석이 비검속에서 정실이나 과실에 따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비상시

방 정책의 만 을 기함과 동시에 군경의 신을 손상치 않게”하는 일이라고 주

장하 다.제주지방검찰청은 명부 제출 요청이 이러한 공익 취지에서 나온 것

임을 밝히면서, 비검속자 명부 회송은 보류해 것을 요청하 다.61)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제주지역의 비검속은 계엄령의 향 아래 있었다.

정부는 1950년 7월 8일, 통령 명의로 계엄법 제1조에 근거,62)비상계엄을 선포

하 다.63)정부는 이어 7월 20일「계엄선포에 한 건 개정의 건」을 발표하

여 계엄실시 지역을 남한 역으로 확 하 으며,자연히 제주도도 비상계엄 실시

지역에 포함되었다.64)제주도는 해병 사령부가 계엄업무를 담당하 다.제주주

둔 해병 사령부는 1950년 6월 25일 10시를 기해 “비상계엄상태에 돌입”했고,신

해병 사령 이 제주지구 계엄사령 을 겸임하 다.65)제주주둔 해병 사령

59)  같 . 

60)「 비검   건-  8월 7  濟地檢 168 」( , 경 , 검사 , 1950.8.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61)「 비검   건-  8월 7  濟警査 」(濟地檢 4 , 주지 검 청 검사 , 주도경

 귀하, 1950.8.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62) 계엄  1 에 는 통  시  사변 는 가비상사태가  경우에 사상 는 공공  안 질

 하여 계엄  포할  도  규 하고 다. 통  계엄  포  할 에는 포 , , 

시행지역, 계엄사  공고하도  규 하고 다. 계엄 (  69 , 1949.11.24) .

63) 계엄 실시지역  ․  한 한 역  계엄사 에는    

었 , 그는 같   비상계엄포고 1  공포하 다. 7월 8  계엄  포에 는 지역  

․  었 므  주도는 비상계엄 실시 지역에 포함 지 않았다.  사편 원 ,  

1988,『한 쟁사료』 65 . C49․C5쪽 ;『 울신 』, 1950.10.12.

64) 는 7월 20 에  7월 8  한 계엄  실시 지역에 한 내  개 하여 ‘ 라 도  

라 도  한 한 역’  ‘ 한 역’  개 하고, ‘단 라 도  라 도에 하여는 단  

4283  7월 21  0시  실행한다’  가한다”고 하 다.  사편 원 ,  , C51쪽.  



- 20 -

부는 이미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 부터 계엄령을 실시하 던 것이다.

제주주둔 해병 사령부가 계엄령을 공포하고 치안을 담당하면서 경찰의 비검

속 업무도 군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당시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는 비검

속,불순분자 구속을 “계엄법에 의한 사법사무 처리”,“사법행정 사무”로 인식하

고 있었다.66)제주도경찰국도 비검속은 “비상계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언

하 다.67)이처럼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는 비검속을 계엄법에 따른 사법행 로

인식하 지만, 비검속자 처리과정에서는 계엄 련 법령에 따른 법 차를

용하거나 수하지 않았다.

65) 해병 사 , 1962,『해병 사』 1집 보 , 40쪽.

66)「   지시에 한 건」(南濟戒發 6 , 1950.7.8),『 비검   경  공 』( 주

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67)「건  :  검거  건-  7월 11  암 보 19 」( , 1950.8.4.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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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 비검속사건의 지역별 개과정

1.제주시 지역의 비검속사건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읍을 비롯하여 조천면․애월면에서 비검속사건이 발

생하 다.제주경찰서 할지서 경찰,해병 등은 1950년 6월 25일~8월 순

경,이들 제주시 지역에서 주민들을 비검속하여 경찰서 지서 유치장,그리

고 제주읍에 소재한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 하 다.

제주시 지역에서 비검속 과정을 좀 더 구체 으로 보면,제주읍에서는 제주

경찰서가 심이 되어 주민들을 연행하여 구 하 다.피해 유족인 신수용은 어

머니가 집으로 찾아온 제주경찰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하 다.68) 한 피해

유족인 강창옥은 제주경찰서 경사 김OO의 형 김OO이 경찰 2명을 데리고 집으

로 찾아와 아버지를 연행해갔다고 증언하 다.69)제주경찰서 할 각 지서도 제

주읍 일부지역에서 비검속을 실시했다.곧 삼양지서는 개리․삼양리․도련리

주민,화북지서는 화북리 주민,외도지서는 외도리 주민,도두지서는 도두리 주민

들을 각각 비검속하 다.70)다만 아라리에서는 경찰이 아닌 해병 가 주민들을

비검속하여 구 하 다.71)

68) 신  언(2006.11.6).

69) 강  언(2006.11.15). 

70) 진 언(2009.8.21) ; 병건 언(2006.5.19) ; 허락  언(2008.8.7) ; 한연  언(2010.3.30) ; 

 언(2008.8.6).

71) 아라리 주민 하는 비검  연행   상 에 해 다 과 같  언하 다. “그   7월 4

니다. 하고 상 ․ 하 3   마당에  훈  고 라 다가 삼  근 에   

고 었는  아라리에  양쪽   트럭  내 습니다.  트럭에는 우리  하  같  마  주

민 재 ․ ․ 경하․ ․ ․ 생 ․ 욱․ 연  타고 었고, 운 에는 , 보 에는 

월평리 신 안 가 타고 었습니다. 우리 앞에 트럭  니 3   태웠습니다.  근  여

 같  곳에 도 해  사복 림  사람들에게 사  았습니다. 당시는 헌병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씩 러내  사  했는  몽  리고, 취 도 았습니다. 사 내  산에 가  엇  했냐

는 것 뿐 었습니다. (…) 다   7월 5 에는 우리   트럭에 태우 니 주 공  갔습니

다. 주 공  고에는 미 10여  도 사람들  어 었습니다만,  포승    돌아  

 꿇고 앉아 었  에 얼  볼 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에 들어가 도  사  았습니

다. 엔 복   들  사  했습니다. 한 씩 고 에 는 사 실  가  사  

았고 사 내  과 동 했습니다. 고에 는 ( 하)  앞에 앉고 내가 에 앉아 어도 말 한마

 못했습니다. (…) 다   7월 6   10시경, 눈  다 감 라고 하 니,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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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면에서는 조천지서와 함덕지서 경찰이 심이 되어 내 주민들에 한

비검속을 담당했다.72)선흘리 주민 김형조는 비검속되어 제주경찰서 유치장

에 구 되었다가 석방되었다.그는 경찰이 선흘리에 와서 주민들을 집합시켜 놓

고 이름을 불러서 차에 태웠으며,자신과 한문찬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우

OO경찰이 차에 태웠다고 증언하 다.73) 비검속 석방자 한 용은 당시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함덕지서 근처에서 우리 부락 한청년단원이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갑자기 함덕지

서 우OO순경이 오더니,우리를 무조건 연행했습니다.지서 앞에 군 트럭을 세워놓고 보

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로 잡아서 트럭에 태웠습니다. 한청년단원이어서 연행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도착해보니 제주경찰서 마당이

었습니다.”74)

애월면에서는 애월지서․하귀지서의 경찰들이 심이 되어 내 비검속자들

을 연행하 다.75) 비검속자들은 애월지서에서 임시수용소로 사용하던 애월면사

무소 앞 창고에 구 되었다가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76) 령리 주민들은

하귀지서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해병 군인에 인계되어 애월면사무

소 앞 창고에 구 되었다.77)그 밖에 신엄지서나 제주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된

덕리78)․장 리79)․하가리80)․하귀리81)․어음리 주민들은 바로 제주경찰서로 이

‘ ’ 라고 하   습니다. 당시 고에는 하가  었는  “ 하”  할  

가 연  어떻게 는지  니, 우리 님 연  얘  해  님  갔습니다. 마 에   

사람들  다 어 갔고 삼 에  연행  우리 3   안 습니다. 다  고에  사

람들과 같  주경    습니다. 주경  에  한 달포 상, 약 30  도 

감 다가 상 ․ 하( )  같   습니다.” 하 언(2006.11.6).

72) 지 는 리 , 함 지 는 함 리․ 리․ 리 주민들에 한 비검  담당했다. 한  언

(2009.7.9) ;  언(2001.9.25) ; 원 언(2006.6.28) ;  언(2006.6.28).

73)  언(2001.9.25).

74) 한  언(2009.7.9).

75) 애월지 는 애월리․고 리․ 리․어도리 주민들에 한 비검  담당했다. 하귀지 는 리․하귀리, 

신엄지 는 리․ 리  각각 담당했고, 하가리 주민들  하가리  경 에 비검 었다가 곧

 주경  었다. 복  언(2009.8.20) ; 강 아 언(2009.8.20) ;  언

(2009.10.28) ; 양  언(2009.3.10) ;  언(2009.3.10) ; 양 해 언(2006.11.16) ; 강 진 

언(2009.8.24) ; 강 택 언(2009.8.24) ; 고아여 언(2009.8.20) ;  언(2009.8.21).

76) 경훈 언(2009.3.13) ; 양경훈 언(2009.8.21) ; 강  언(2009.3.13) ; 복  언(2009.8.20) 

;  언(2009.10.28) ; 훈  아 지가 1950  6월 말경 애월  내 주민들과 같  애월지

 연행  후 지   하여 지  동쪽 등학  앞에 는 2  집에 하루 동안 었다가 

다  트럭에 실  주경  는 것  직  격하 다고 언하 다. 훈 언(2010.2.8).

77) 양재안 언(2009.3.12). 

78) 강 진  아 지가 강 택   리 견  사 변OO  견 에  는다는 연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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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어 구 되었다.82)

제주경찰서 내 비검속자 연행 과정에는 경찰만이 아니라,경찰서․지서․

출장소․ 견 의 사,83) 한청년단원,84)마을 이장,85)해병 ,86)헌병 87)등

도 참여했다. 비검속 기간은 체 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8월 순까지

는데, 부분은 6월 말부터 7월 순경에 연행되었다.당시 경찰은 미리 작성된

비검속자 명단에 따라 사람들을 연행하 다.

그러나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경찰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연행하지 못한 경

우에는 숫자를 채우기 해 다른 사람을 검속하기도 했다.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에서 개인 인 원한 계도 크게 작용했다.특히,일부 민간인 경찰 조자들이

개인 인 원한 계에 따라 비검속 상자가 아닌 사람을 연행하기도 했다.이

러한 사례는 민간인 경찰 조원들이 주민들의 비검속에서 요한 역할을 했

던 조천리에서도 잘 나타난다.이에 해 비검속 석방자 김민택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간 후 곧  주  었다고 언하 다. 강 진 언(2009.8.24) ; 강 택 언(2009.8.24). 

79) 양 해는 1950  6․25   후, 말  탄  집  아  신엄지  OO 주 에게 아 지가 연행

 당시  가지고 라는 에 라  에 담아 허리 에 고 가니 그 시 포승

어 말안 에   갔다고 언하 다. 양 해 언(2006.11.16).

80) 양 는 하가리 비검 들  애월지  시 에 지 않고, 연행 시 주경  

었다고 언하 다. 양  언(2009.3.10).

81) 강재  케가 같  마  신 OO에게 연행 는 것  격하 다. ․  어 니  연행한 

OO과 경 들  주  삼도리에 거주하  아 지 지 연행한  주경  에 하 다고 

언하 다. 강재  언(2010.3.4) ; 강  언(2010.2.26) ; 강  언(2006.11.15).

82) 강 진 언(2009.8.24) ; 강 택 언(2009.8.24) ;  언(2009.3.10) ; 양  언(2009.3.10) 

; 강재  언(2010.3.4) ; 강  언(2010.2.26) ; 강  언(2006.11.15).

83) 강 진 언(2009.8.24).

84)  언(2010.1.18).

85) 실 언(2008.6.11).

86)  1950  8월 13 , ‘ 주도 민 비 원 ’  결 했다는  주주  계엄  해병

 보 실에 연행․ 어 취    독한 고  1950  8월 14 (  7월 1 ) 사망하

다.  사건  ‘ 주도 지사건’  리 도 한다.  사건  연행  사람  ( 동  

사 ), 원( ), (지 과 ), (도립병원 ), 재 ( 원 ), ( 십 사지 ), 

원복 (검사 ), ( ), (주 사 사 ), (  사 과 ), 근(변 사), 원 (변

사), 한상 ( 업 학  사), 식( 업 학 ), 규 ( 업 학  훈 ), ( 후보  

)  16 다. 해병  보 실 2과  신  는 1950  8월 8  주도립병원 원   

등 6  체포하 고, 8월 9 에는 주지 원  재   14  주도내 고   지 지  사

들  체포 하 다. 들에 해 보과  만 병 , 상․  경사 등  행  하

지 않는다는   고 , 곤  타, 살  등  폭  행하 다.「 주도 민 비 원

 사건 사  - 주폭동 사사건 (350-196)」, 해 사 ; 양재안 언(2009.3.12) ;  언

(2010.3.30). 

87) 하 언(2006.11.6) ; 승  언(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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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 쟁이 터지니까 조천리 고OO,장OO,윤OO 3명이 조천리 청년들을 잡

아다 바쳤습니다.고OO,장OO,윤OO은 조천지서 경찰이나 직원은 아니었는데 지서에

붙어먹으면서 조천에서 왕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6월 25일 녁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그들을 따라서 지서로 가니 지서에 친분이 있는 신경사

가 보고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그러더니 가지고 있는 수첩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했습니다.제 생각에는 내 이름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그래도 아

무 말도 못했습니다. 에 경찰들이 쭉 서있으니까 말을 못했습니다.(…)경찰서 마당에

도착하니 한명 한명 이름을 호명하면서 포승을 풀고 감방에 넣었습니다.그때 이름이 호

명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자 경찰이 “빽이 든든하구나!”하는 얘기를 했

습니다.그제서야 내가 다른 사람 신 잡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조천지서에서 신경

사가 고개를 기웃거렸던 이유가 내 이름이 명단에 없어서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나는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습니다.원래 잡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신 잡 온 것이니까,

당연히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88)

제주시 지역의 비검속자 에는 귀순자도 많이 발견된다. 비검속 석방자

양재안에 따르면, 령리 비검속 상자들은 주로 한라산에 도피했다가 돌아온

귀순자들이었다.양재안은 령리에서 비검속된 사람들의 연행상황에 해 다

음과 같이 증언하 다.

“하귀지서에서 귀순자들을 일주일에 3번씩 불 습니다.한꺼번에 다 부르는 건 아니고

각각 따로,순경이 각자 집으로 찾아와서 지서에 왔다 가라는 연락을 해줬습니다.양재

문,진용성,박지석,진 호,홍원용,김문주,이병순,고희선,김 언 이 게 령리에서

비검속된 사람들은 부분 다 귀순자 습니다. 령1리만 7명이었습니다.그런데 6․25

사변이 나니까 하루는 심을 비하고 출장소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귀순자들을

부 한꺼번에 부르기에 어디 토벌이라도 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하귀지서에 집합

을 했더니 해병 군인 하나가 우리를 인솔해서 애월면사무소 앞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89)

제주경찰서는 비검속자들을 경찰서 지서 유치장,그리고 경찰서에서 사용

하던 민간인 임시수용소인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 했다.경찰과 해병 원들이

이들 유치장과 창고 경비를 담당하면서 비검속자들을 감독했다.90)경찰에 연행

88) 민택 언(2007.7.10).

89) 양재안 언(2009.3.12).

90) 주경  , 애월 사  앞 고 경비는 경 과 경   원들 , 주 주 공  

고 경비는 주주  계엄사  해병  경  각각 담당했다. 양재안 언(2009.3.12) ;  언

(2009.8.19) ; 곽OO 언(2010.3.26) ; OO 언(2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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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의 비검속자들은 조사나 취조 없이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 되

었다.이는 경찰이 사 에 비된 명단을 가지고 비검속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다만,해병 에 연행된 일부 비검속자들은 군 헌병 로부터 4․3사

건 당시 력에 한 조사를 받은 후 주정공장 창고에 구 되었다고 증언하

다.91)

제주시 지역에서 연행된 비검속자들의 구 환경은 장소에 따라 조 씩 차

이가 있지만, 체로 열악하 다. 비검속자들은 기본 으로 구 된 장소에서

가족들의 면회나 은 체로 지되었고,특별한 경우에 아주 제한 으로 허

용되었다.식사는 가족들이 직 날라서 조달하거나,경찰서에서 구 자 가족으

로부터 양식을 거두어 제공하 다.92)피해 유족 송종진은 “남편과 개 주민들이

잡 간 이후, 개출장소에서 잡 간 사람들에게 먹일 과 돈을 보내라는 연락

을 받고,석달치 먹을 보리 과 돈을 보냈”으며,“한 번에 보리 서말하고 돈

1,800원씩 세 번 보냈”다고 말하 다.93)일부 구 자 가족들은 갈아입을 옷과 사

식을 직 달하기도 하 다.94)당시 비검속자들의 수용시설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 다.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 되었다가 석방된 한 용은 당시 구 시설

과 환경에 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경찰서 유치장 감방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살았습니다.감방이 10개 정도 있었는

데 한 방에 4~50명 정도씩 꽉 차 있었습니다.방은 비좁고 날씨는 무 덥고,옷도 다 벗

어 버리고 거의 알몸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95)

비검속 석방자인 양재안도 “유치장에 들어가 보니,감방마다 사람이 가득가

91) 양재안 언(2009.3.12) ; 하 언(2006.11.6) ; 하 언(2008.8.6). 

92) 경 는 아 지가 애월지 에 연행  후, 애월지   내라는 연락  고 여러   냈다

고 언하 다. 양재안  애월 사  앞 고  당시 각  집에   가 다주  안에  도 지

어 었 ,  에 라가라 안하니   편하다는 사람도 었다고 언하 다. 경  언

(2010.1.25) ; 양재안 언(2009.3.12).

93) 진 언(2009.8.21).

94) 한 는 아 지가 주경    당시 주 시내에 살고  누님  갈아   가지고 

 다 다고 언하 다. 한  언(2008.6.11) ; 강 아는 빠가 애월 사  앞 고에 

어  당시 직   다 다고 언하 다. 강 아 언(2009.8.20).

95) 한  언(2009.7.9) ;   비검   신태 는 다 과 같  언하 다. “ 주경  

에는 감  10여개 도가 었는  한 에 50  도씩   었습니다. 약 3개월 도  사

도 한  하지 않고 그냥 내 다가 하루는 감  비 니  지  감  다   

했습니다.” 신태  언(200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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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며,“방은 비좁고 날씨는 더워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사람들이 다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이름이 호명되면 팬티만 입은 채로 다 나갔”다고 말하

다.96) 비검속 석방자 김민택은 당시 비검속자 구 환경에 해 좀더 구체

으로 증언하 다.

“한방에 약 50명 이상씩 수용이 습니다.감방은 비좁고,여름이라 날은 덥고,사람들

열기로 인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옷이랑 신발을 벗어서 밥을 들 던 구덕

에 담으라고 하더니 그걸 다 가지고 갔습니다.감방 안에서는 다들 빤스만 입고 있었습

니다.그래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때 우리 6감방

에 남일차부 사장이 같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방 문을 두드리면서 “동문로터

리 남일차부에 가면 도라무깡이 많으니까 죽이더라도 물이나 먹여서 죽여 달라!”고 하소

연 했었습니다.물도 제 로 먹지 못할 만큼 엄한 상황이었습니다.그 게 감방에서 4개

월 정도를 살았습니다.”97)

이처럼 비검속자들의 구 장소인 경찰서 유치장의 시설과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참혹했다.제주경찰서는 당시 5~6명 정도 수용 가능한

유치장 공간에 30~50명씩 구 시켰기 때문에 비검속자들이 제 로 앉아 있거

나 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비검속자들은 경찰이 식사를 제 로

제공하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렸으며,특히 무더운 여름날 유치장에 질병이 번져

많은 고통을 겪었다.98)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은 당국에 병보석을 요청하기도 하

지만,당시 보석이나 석방은 경찰국장이 계엄사령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99) 비검속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식사부족

에 따른 굶주림 등으로 병사하는 경우도 많았다.100)

96) 양재안 언(2009.3.12).

97) 민택 언(2007.7.10).

98) 한  주경    당시  열악한 경  해 병에 걸  죽는 사람들  생겨

 들  병원에 원 시켰  원  결 하는 한  사계에 었다고 언하 다. 한  

사계에 근 하   고OO 경  통해  병원에 원할  었고, 약 주  도 원 후 었

다.   경    에 병  생하여 십 병원에 원했  병원  병  다

니  에  없어 다고 언하 다. 한  언(2009.7.9) ;  언(2010.1.27).

99)「 비검  병 에 한 건」( 사 2992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8.9) ; 

「 비검  병  건」( , 경 , 주도지 계엄사 , 1950.8.12. 안) ;「 검  보 에 

한 견 신  건」( 산포경 , 주도경  하, 1950.8.31),『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00) 개리 주민 고태 ․ 상보는 1950  6월 25 경 개  경 에 비검 어 삼양지  연행  

후 주경  , 경     병사하 다. 같  마  변  1950  7월 경 삼양

지 에 연행․ 었다가 1950  8월 말~9월 경  후  시 생  병  해 19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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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구 한 비검속자들에 해,개인별로 과거 경력이나 활동을 심

사하여 등 을 분류하 다.경찰에 검속된 부분의 비검속자들에 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비검속자 명단은 기본 으로 쟁 이 의 요시찰인 명부

등 경찰의 사찰기록을 토 로 작성되었으므로 비검속 실시 이후에 다시 별도

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비검속자들을 상 로 직 조

사하는 방식이 아니라,주로 기존에 작성하여 리해 오던 사찰기록을 토 로 심

사하고 D에서 A까지 4개 등 으로 분류하 다.

경찰은 비검속자 가운데 D와 C등 으로 분류된 민간인들을 계엄사령부,곧

해병 사령부로 송치하 다.이들 D와 C등 으로 분류된 비검속자들은 1950

년 7월 16일~8월 20일 사이에 해병 에 송치되어 부분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

서 총살되었으며,나머지 일부는 제주읍 산지항에서 배에 실려 나가 바다에 수장

되었다.101)

2.모슬포 지역의 비검속사건

모슬포 지역에서는 한림면․ 정면․안덕면에서 비검속사건이 발생하 다.

모슬포경찰서와 할지서 경찰,그리고 해병 등은 1950년 6월 25일~8월 순

경에 지역주민 가운데 비검속 상자들을 연행하여 경찰서와 지서 유치장,모

슬포 간고구마창고,한림 어업조합창고 등에 구 하 다.

모슬포 지역의 비검속 과정을 좀 더 구체 으로 보면,먼 정면에서는 모

슬포경찰서와 정지서 경찰이 심이 되어 주민 가운데 비검속 상자를 연

행하 다.102)일부 신도리․ 락리에서는 무릉지서 경찰이 심이 되어 비검속

월 28  사망하 다. 고  언(2008.6.11) ;  언(2008.8.7) ; 변규보 언(2008.6.11).

101)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주시․ 귀포시) 진실규 결 』(2010) ; 주4․3 원 , 앞  

, 430~431쪽.

102) 는 님  집  아  슬포경  경 등 경  2 에 해 연행 었다고 언하 고, 

는 슬포경  고 사가  연행해갔다고 언하 다.  언(2007.3.19) ;  언

(2007.4.16) ; 강 복․ 승헌․   지  경 에 연행 어 슬포 간고 마 고에 

었다고 언하 다. 강 복 언(2007.3.19) ; 승헌 언(2007.3.14) ;  언(20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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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 다.103)한림면에서는 한림․고산․ 지지서 경찰이 심이 되어 내

주민 가운데 비검속 상자를 연행하 고,104)안덕면에서는 안덕지서 경찰이

비검속을 담당하여 주민들을 연행했다.105)

모슬포 지역의 비검속에서는 경찰만이 아니라,경찰서․지서의 사,106)마을

이장,107)서북청년단원,108) 한청년단원109)등도 동원되었다.특히 모슬포경찰서

는 과거 도피자․귀순자 명부,인민 원회 련 명부,남로당 련 명부 등 제주

4․3사건 련 사찰기록을 토 로 비검속 상자를 선정하고 연행하 다.110)

모슬포경찰서는 비검속자들을 경찰서 유치장 모슬포 간고구마창고,한

림 어업조합창고,무릉지서 창고 등에 구 했다.모슬포 간고구마창고에는 모

슬포경찰서 고산지서․안덕지서․ 정지서․ 지지서에서 연행된 비검속자

들이 주로 구 되었다.111)한림 어업조합창고에는 한림지서에서 연행된 비검속

자들이 구 되었고,112)무릉지서 창고에는 무릉지서에서 연행된 비검속자들이

103) 양  가 1950  8월 10 경 지  경에 해 연행 어 지   고에 었

다고 언하 다. 양  언(2006.5.18) ; 양 ․ ․ 행  (양 ) , 공   지

에 연행․  었다고 언하 다. 양  언(2006.12.14) ;  언(2007.3.13) ; 행  언

(2007.4.16) ; 공  언(2006.5.18).

104) 한림지 는 월리․ 림리․한림리․한 리 , 고산지 는 고산리․ 리․ 리 , 지지 는 청 리․ 지

리  각각 담당, 내 주민 가운  비검  상  연행하 다. 강승진․ 운 ․신태업    가  

한림지  경에게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강승진 언(2006.5.18) ; 운  언(2006.8.16) ; 신태업 

언(2006.5.25) ; 고 지･고 우․ ․양 원     고산지  경에게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고 지 언(2006.6.21) ; 고 우 언(2007.4.17) ;  언(2006.12.15) ; 고행 ․양상  

 지지 에  라는 연락  고 직  지  아갔다가 체포 어 슬포  었다고 언

하 다. 고행  언(2007.3.22) ; 양상  언(2006.5.25). 

105) 양규   안 사  통해 안 지  라는 연락  고 갔다가 검 었다고 언하

다. 양규  언(2007.3.15) ; 강 ․ 진  (양 )  안 등학  사( ) 재직 당시, 학  

아  안 지  경에게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강  언(2007.3.19) ; 진 언(2007.6.17) ; 

는 안 지  경  집  아   연행해갔다고 언하 다.  언(2007.3.19). 

106) 는 고산지  경 1 과 사 1  집  아   연행해갔다고 언하 다.  

언(2006.6.13) ; 는 지지  사가 집  아  지  는다   리고 갔다고 언

하 다.  언(2007.4.17).

107) 경택  리  집  아   리고 갔 , 후 슬포 간고 마 고에 었다

고 언하 다. 경택 언(2007.3.13) ; 생  마 ( 리)  집  아 , 고산지 에  

는다   리고 간 후 슬포  었다고 언하 다. 생 언(2006.6.23). 

108)   한림지  경 과 청 단에, 열  시어 지가 청 단에게 연행 었다고 

언하 다.  언(2006.5.24) ; 열 언(2006.6.21). 

109) 강병  편  한청 단  보러 갔다가 검 었다고 언하 고, 우   한청에 

 다  간 후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강병  언(2007.4.17) ; 우  언(2006.12.14). 

110) OO 언(2007.6.21) ; OO 언(2007.5.11) ; 고OO 언(2007.4.19) ; 고OO 언(2006.9.22) ; 

강OO 언(2007.4.20) ; OO 언(2006.9.20) ; OO 언(2007.8.15).

111) 경택 언(2007.3.13) ;  언(2007.3.19) ; 실 언(2007.3.20) ; 고 언 언

(2007.4.16) ;  언(2007.4.16) ; 상  언(2007.3.13) ; 해동 언(2007.3.20) ;  

언(2006.5.17).  

112) 승 언(2006.5.17) ;  언(2006.5.24) ; 양  언(2006.6.21) ; 강 훈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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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113)이들 구 장소에서는 경찰과 의용소방 원들이 경비를 맡았다.

한림 어업조합창고는 한림지서 소속 의용소방 원,114)무릉지서 창고는 무릉지서

소속 의용소방 원,115)모슬포 간고구마창고는 모슬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각각

경비를 담당하며 감시하 다.116)모슬포 간고구마창고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사

용하던 장소로 비검속자들이 가장 많이 구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슬포경찰서

에서 직 경비를 담당했다.

비검속자들이 구 된 창고에서 가족들과 면회나 은 일반 으로 지되

었다.117)피해 유족 이경익은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고 보 를 서던 경찰의

장모에게 부탁을 해서,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 다.

“형님은 간고구마창고에 수용되었다가 희생당했습니다. 간고구마창고가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큰 창고 안에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창고 바닥은 콘크리트 습니다.사

람들이 들어있는 창고 에 취사장이 있었습니다.즉 동녁집은 취사장,서녁집은 사람들

이 갇 있는 곳이었습니다.밥은 거기서 당번이 돌아가면서 자기 로 해서 먹었습니다.

잡 간 사람들이 직 했습니다.창고에 몇 명이 구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

니다.(…)형님이 희생당하기 날 내가 면회를 갔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삶은 고기 서

근을 사고 면회를 갔습니다.원래 면회는 안되는 거 지만,당시 창고 보 서는 경찰의

장모를(곱새할멈)빌어서 갔습니다.곱새할멈을 빌어서 부탁을 했습니다.곱새할멈이 사

한테 가서 “ 조카가 자기 형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한다”고 하니 “쓸데없는 소

리 말라.큰일난다“고 했습니다.얼굴만 보고 나온다고 사정을 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2006.6.27) ; 양  언(2006.6.27) ;  언(2006.6.28) ;  언(2006.5.18) ; 만  

언(2006.5.19).

113) 양  언(2006.6.22) ; 행  언(2007.4.16) ; 공  언(2006.5.18) ; 양  언

(2006.5.18) ; 경  언(2007.3.20) ;  언(2006.6.28) ; 공립 언(2006.6.29).

114) OO 언(2007.8.17).

115) 변OO 언(2006.6.1).

116) 강 는  슬포 간고 마 고  당시  가 , 보   고OO 경  “얼

마 없  집  돌아가니, 걱 하지 말라”는 얘  들었다고 언하 고, 보 역시  고 

 당시 어 니가  가 , 보 는 경  “죄가 없 니  곧 다”는 얘  들었다고 

언하 다. 강  언(2006.8.17) ; 보 언(2007.6.20) ; 는  고  당시 보  

 경   시켜주지 않았다고 언하 다.  언(2007.3.14).

117) 강 복   슬포 간고 마 고  당시,  여러   갔   시켜주지 않

아 직  얼  볼  없었 , 고 보  통해 가지고간 식과  해주었다고 언하 다. 강

복 언(2007.3.19) ; 상 ․ 는  간고 마 고  당시, 경비가 삼엄해   할  

없었다고 언하 다. 상  언(2007.3.13) ;   언(2007.3.14) ; 경택   슬포 간고

마 고  당시, 삼  강OO 경  도움  가 들   할  었다고 언하 다. 경택 

언(2007.3.13) ; 강병  편  연행  지 15  도 후 에  ‘갈아   비해  

해주겠다’는 연락  고, 에  통행  아 슬포 간고 마 고  아가 편  

직  했다고 언했다. 강병  언(2007.4.17) ; 는  지   당시 어 니가 

 갔 , 는 시켜주지 않고 매만 맞고 돌아 다고 언하 다.  언(20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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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안에 들어가보니 얼굴을 아는 동네 분들이 5～6명 정도 있었습니다.삶은 고기를

보더니 왜 술은 안가져 왔냐며,고기만은 못먹는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같이 갔던 곱새할

멈이 술을 구해오겠다고 나갔습니다. 는 취사장에 가서 술을 따라 마실 물사발을 챙겨

왔습니다.할멈이 구해온 술을 한잔씩 따라 마시던 ,세 사람 쯤 마시고 네 번째 사람

에게 따라주려는 찰라,보 가 뛰어 들어왔습니다.순찰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겁이

나서 마시던 술과 고기를 모두 물속에 담가버렸습니다.순찰을 나온 경찰이 ”뭐하는 사

람이냐“고 묻자,”오늘 취사 담당“이라고 답해서 겨우 살았습니다.“118)

비검속된 구 자들의 식사는 가족들이 직 날라서 조달하거나119)경찰서에

서 구 자 가족으로부터 양식을 거두어 제공하 다.120)가족들이 직 식사를 제

공한 경우는 구 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121)이순희는 부모가

모두 간고구마창고에 구 된 후,모슬포경찰서로부터 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구 장소에 다녀왔다고 증언하 다.122)

“부모님이 모두 모슬포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 모슬포경찰서로부터 간고구마창고로

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연락은 딱 한번 마을 이장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제가 을 구덕에 지어 창고까지 직 갔습니다.창고는 건물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다른 한

쪽 건물엔 사람들이 갇 있었습니다.사람들이 갇 있는 건물은 문이 열려 있어서 안

을 볼 수 있었습니다.부모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창

고를 리하는 사람들이 ” 도 죽고 싶냐!“며 혼을 냈습니다.밥을 짓고 있던 사람이나

창고를 리하던 사람들이 구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말투나 행동이 무 고약해서 일

반 주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8) 경  언(2006.6.2).

119) 강 는 집에 살고  슬포경   경  통해 식과  했다고 언하 다. 강

 언(2007.3.14) ;  슬포 간고 마 고  달리, 한림어업 고  지 는 가 들  매  사

식  았다. 열․ 아․ 욱․신태업 등   한림어업 고  당시 가 들  식  마 해  

매   다 다고 언하 다. 특  신태업  아 지  하  해 는 과 계란 500개  상

해야 한다는 얘  듣고 어 니가 비  하   아 지가 슬포  었다고 언하 다. 열 

언(2006.6.21) ; 아 언(2006.5.18) ; 욱 언(2006.5.19) ; 신태업 언(2006.5.25) ; 양  

언(2006.6.21) ; 행  양 가 지   당시 어 니가 매  사식  했다고 언하 다. 행

 언(2007.4.16).

120) 는  연행 당시 에 양식 한  싸  리라는 지시에 라 어 니가 아 지 에 양식 한 

 담아 다고 언하 다.  언(2007.4.4) ;  언(2007.3.19) ; 민 언

(2007.5.10).

121) 공립 언(2006.6.29) ; 강  언(2006.8.17) ;  언(2006.6.28) ; 양신하 언

(2006.11.17) ; 운  언(2006.8.16) ; 행  언(2007.4.16) ; 공  언(2006.5.18) ; 승 

언(2006.5.17). 

122)  언(20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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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 지역 비검속자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등 이 분류되

었다.모슬포 경찰서는 구 한 비검속자들을 개인별로 심사하고 등 을 나 었

다.모슬포 경찰서도 비검속자들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과거 사찰기록을 토

로 D에서 A까지 4개 등 으로 분류한 다음,D와 C등 비검속자들은 군에

송치하 다.

모슬포 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조합창고에 구 던 비검속자들이 군에

송치되는 과정을 정확히 악하기는 어렵다.123)이는 경찰의 군 송치가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 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당시 무릉지서 창고 경비를 담당했

던 변OO은 구 되었던 비검속자들의 송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군인이 트럭을 무릉지서 창고 앞에 딱 세워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실었습니

다.포승을 채우지는 않았는데 분 기는 많이 험악했습니다.트럭에 타고 있는 군인이 사

람들이 트럭에 올라 올 때마다 고개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트럭을 타고 온 군인들이

트럭에 실을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때 무릉지서 경찰들은 트럭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당시 창고에 구 된 사람들은 집에서 사식을 제공받

았는데 지서에서 가족들에게 녁식사를 조 빨리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다른

날은 그런 이 없었고 그날 하루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제가 마을에 가서 해당 가족

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지서에서는 사람들을 실어갈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가족들

한테 식사를 빨리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124)

모슬포경찰서의 비검속자 송치는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

었다. 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16일~8월 20일 사이에 해병 에 송치되어 정

면 상모리 섯알오름에 치한 일제시 탄약고터와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서 총

살되었다.125) 비검속자의 송치는 모슬포 경찰서가 작성한 비검속자 명부와

123)  들    당시 상  격하지는 못했지만, 고  사식  비해 갔 니 고가 비

어 었  (1950.8.20), 고에  사람들  태운 트럭  지 가는 것  격한 (1950.8.19)  

는 생  언하 다. 양신하 언(2006.11.17) ; 양  언(2006.12.14) ;  언

(2007.3.20) ; 공  언(2006.5.18) ;  언(2006.5.24) ; 만  언(2006.5.19) ; 승 

언(2006.5.17) ;  언(2006.5.18) ; 공립 언(2006.6.29) ; 아 언(2006.5.18) ;  

언(2006.6.28).

124) 변OO 언(2006.6.1).

125)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알 ) 진실규 결 』(2007)에 , 슬포 지역 비검

들   상 리 알 에 한 시  탄약고 에  살 암매 었다.  함께 주특

별 도는 ‘4ㆍ3 생  해 사업’(2단계) 사업  2007  8월 31  12월 15 지 주

공항 주  지 (  뜨 비행 )에 한 해 사업  진행하 다. 그 결과  123  

해  도 , 복 단 , 안경, 트( 클), 지갑, 담 프  탄  탄피 등 다   

었다.  123  해에 한 감식 결과 13  해에 한 신원  었 ,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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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분류에 기 한 것이었다.126)이는 경찰이 비검속자들을 구 한 뒤 등 을

분류한 사실,그리고 군인들이 명단을 가지고 창고에 구 인 비검속자들을

호명하여 트럭으로 이송한 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서귀포 지역의 비검속사건

서귀포 지역에서는 남원면․서귀면․ 문면에서 비검속사건이 발생하 다.

서귀포경찰서와 할지서 경찰,그리고 해병 등은 1950년 6월 26일~8월 순

경에 지역 주민 가운데 비검속 상자들을 연행하여 경찰서 지서 유치장,

서귀포 간고구마창고,제주읍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 하 다.

서귀포 지역의 비검속 과정을 좀 더 구체 으로 보면,먼 남원면에서는 남

원․ 미지서 경찰이 심이 되어 남원리․신흥리․의귀리․신례리 주민들을

비검속하여 구 하 다.피해 유족 고태림은 당시 부친의 연행 구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아버지는 1950년 6월 27일 밤,마을 보 를 서러 나갔다가 남원지서 경찰에 잡 갔습

니다.그날 남원리에서 고 생․ 순평․한태고․ 인권 등 5명 정도가 같이 잡 서 서

귀포 간고구마창고에 구 되었는데 그 한태고․ 인권은 약 1주일 후에 먼 석방

되어 돌아왔습니다.”127)

같은 피해 유족인 김경 ․김병수․정병순․고창남․고창부의 증언에 따르

면,의귀리 비검속자들은 1950년 6월 26일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의귀출장소

 해는 원  귀리 양 ․고우삼․고 ,  강 리 강여염․ 안,  상 리 진승 , 

 하원리 강 규, 귀  리 고행 , 귀  근리 ,  신평리 ,  안 리 

, 한림  한림리 원 , 주  도리  등  13 다.   , , 원  

슬포 지역 비검 다. 러한 사실에 비 어 볼  슬포 지역 비검 들   상 리 알

에 한 시  탄약고  주  뜨 비행 에  각각 살 암매  것 보 다. 진실 해

원 ,   ; 주 학 ․사단  주4․3연 , 2010,『4․3 생  해 사업 2단계 1  감식 보

고 』 .

126) OO 언(2007.8.17) ; 고OO 언(2007.1.15) ; 고OO 언(2006.9.22).

127) 고태림 언(20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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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에게 연행되었다.128)고창부는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된 후 할머니가

의귀출장소 주임 OO을 찾아가 아버지의 석방을 요청했다가 고 를 겪었다고

말하 다.129)피해 유족 양문옥의 아버지는 신례 견 사 김OO으로 부터 지

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간 후에 미지서에 3일 동안 구 되었다가 서귀

포경찰서로 이송되었다.130)피해 유족인 안시생의 남편은 마을 보 를 서러 나갔

다가 미지서에 연행되어 하루 정도 구 된 뒤에 서귀포 간고구마창고로 이

송되었다.131)

문면에서는 문지서가 강정리․ 문리․하 리․ 포리․월평리․회수리,132)

도순지서가 도순리․하원리를 각각 담당하여 주민 가운데 비검속 상자를 연

행하 다.133)서귀면에서는 서귀포경찰서와 해병 가 직 주민들을 비검속하

여 구 하 다.134)

서귀포 지역의 비검속 과정에서도 경찰만이 아니라 경찰서․지서․출장소․

견 의 사,135)리사무소 직원,136)마을 이장 등이 동원되거나 참여했다.137)피

128) 경  언(2009.10.26) ; 병  언(2009.5.22) ; 병  언(2010.2.9) ; 고  언

(2009.5.22) ; 고  언(2009.5.22). 

129) 고  언(2009.5.22). 

130) 한 양  편과 시동생  신 견   고 간 후 연행 었다고 언하 다. 양  

언(2009.5.25) ; 양  언(2006.6.15). 

131) 안시생  편  연행   상 에 해 다 과 같  언하 다. “하루는 편  보  러 갔

다가 돌아 지 않았습니다. 다  아 에 신 견 에 근 하는 사 OO  집  아 는 우리 

편  지 에 니  달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사  라가보니 편  다  사람들과 같  

미지 에 어 었습니다. 다  식  가지고 지  아갔 니 미 귀포 간고 마 고

 한 후 습니다. 편  귀포 간고 마 고에 어 는 동안 미지  돈  내라는 

연락  고, 지  2∼3  냈습니다.” 안시생 언(2009.6.25). 

132) 태 는  지  경 에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경  편  상  경   마  

 OO  같   상  사  라 갔다가 연행 었다고 언하 고, 경 는 집  아

 상  경 2  지 에  는다  아 지  리고 갔다고 언하 다. 한  상

 OO 경  집   아 지  리고 갔는 , 당  상 리에 만 7~8  갔다고 

언하 다. 경  언(2009.4.20) ; 경  언(2009.4.14) ;  언(2009.4.21) ; 태  언

(2010.1.8).  

133) ․  도 리 주민 평규․ 생․ ․ 주․ ․ ․  등  1950  6․25  

2~3  후 도 지 에 연행 었다고 언하 다. 특  경 는  도 지 에 연행    는 

 도움  지 에   리고 는  다  다시 연행 어 귀포경  다고 언

했다. 한 하원리에  비검  주민들  1950  7월 25   하원리 습격, 민가 사건  

생한 직후 도 지  경 에 연행 었다. 경  언(2009.4.17) ;  언(2009.4.14) ;  

언(2010.4.2) ; 진원병 언(2009.5.27) ;  언(2010.4.2).

134)「해병  비검  신병  보고  건」( 사 2026 , 1950.9.11) ;「 비검   보

고  건」( 사 2028 , 1950.9.13) ;「 비검  리에 한 건」( 사 2150 , 1950.11.30), 

『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  언(2010.4.2) ; 강  언(2009.4.17) ;  언(2010.4.2) ; 허병  시아 가 

1950  6월 26  새벽 3시경 집에  아  경 에 연행 었다고 언하 , 도원   집  

아   경 에 연행 었다고 언하 다. 허병  언(2009.4.15) ; 도원 언(200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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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군경당국의 비검속자 연행 기간은 1950년 6월 26

일부터 8월 순까지 다.서귀포 지역의 비검속은 부분은 1950년 6월 말부

터 7월 순 사이에 실시되었으나, 문면 하원리의 경우는 1950년 7월 26일~8월

순 사이에 이루어졌다.138)

서귀포 지역에서 비검속된 민간인들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던 임시 수용소인

간고구마창고와 도순지서․ 문지서․ 미지서 유치장에 구 되었다.다만,일

부 비검속자들은 연행 즉시 제주시로 이송되어 주정공장 창고에 구 되었으며,

서귀포 간고구마창고에 구 되었다가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경우

도 있다. 비검속사건으로 도순지서에 구 되었다가 석방된 임남용은 당시 연행

조사과정에 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6․25가 딱 나니까 한 2~3일 후에 도순지서에서 우리 부락의 은이들을 덮어놓고

심어갔습니다. 도 잡 갔습니다.그때 같이 잡 간 분들이 강윤택․장인 ․이평규․이

을생․백문옥․백문주․이인순․김팔부․강두 등입니다.우리는 도순지서 뒤에 있는

가 막사에 수용이 는데 한명씩 불려 나가서 지서 사무실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당

시 지서 주임은 강OO 고,취조는 송OO 순경이 했습니다.송OO은 잡 온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낸 뒤 일단 양손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고 막 때리면서 4․3사건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취조했습니다.내용은 남로당에 가담을 했느냐!도로 차단을 했느냐! 주

단을 했느냐!산에 을 올렸느냐!하는 것들이었습니다.”139)

한 비검속사건으로 서귀포 간고구마창고에서 구 되었다가 석방된 세

은 구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135) 경  언(2009.10.26) ; 병  언(2009.5.22) ; 병  언(2010.2.9) ; 고  언

(2009.5.22) ; 고  언(2009.5.22) ; 양  언(2009.5.26) ; 경삼 언(2009.6.22) ; 고 원 

언(2008.7.17) ; 안시생 언(2009.6.25) ; 양  언(2009.5.25) ; 양  언(2006.6.15) ;  

언(2010.1.8) ; 양  언(2010.1.7). 

136) 고  시아 지가 1950  6월경 집  아  리사  직원에게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고

 언(2009.10.26).  

137) 강  아 지가 집  아  마   라 갔다가 연행 었다고 언하 다. 강  언

(2010.1.28) ; 경  언(2009.4.20).

138) 하원리에  비검  주민들  1950  7월 25 (  6월 11 )  하원리 습격, 민가 

사건  생한 직후에 도 지  경 에 연행 었다.  언(2010.10.26) ; 진원병 언(2009.5.27) ; 

 언(2010.4.2).

139)  신  도 지  보  경  1개월간 지  보  근  고  다   들

어 죄가 없  주 하여, 연행 당  강 택과 함께 었다고 언하 다.  언(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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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950년 6․25발발 후 해군정보원에 재검속 되어 서귀포 간고구마창고에 구

습니다.내가 창고에 들어가는 날,창고에 구 되어 있던 사람들이 불려나갔습니다.그

날 나간 사람 에 조성환․ 규씨도 있었습니다.내가 창고에 들어간 후에는 사람들

이 불려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어떠한 조사나 취조도 없이,약 1~2개월 정도 구

되어 있다가,다른 구 자들은 석방이 고,나를 포함해 4명만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 습니다.서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2~3개월 정도 더 구 되어 있다가,평양탈환

이 된 후에 마지막으로 석방이 습니다.그때 평양탈환이 되어서 석방을 시켜 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140)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된 비검속자 일부는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피해 유족 김인순은 아버지가 서귀포 간고구마창고에 구 되었다가 제주경찰

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으며,당시 할머니가 복 등을 마련해서 제주경찰서로

몇 번씩 면회를 갔지만,가져간 음식만 빼앗고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증언하

다.피해 유족 윤태효는 형이 문지서 경찰에 연행된 후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 되자,아버지가 제주경찰서로 면회를 다녀왔다고 증언하 다.141)피해 유족

강완철의 증언에 따르면,부친 강성모는 해병 에 연행되어 곧바로 제주읍 주정

공장 창고에 구 되었는데,당시 부친의 연행 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1950년 6․25발발 며칠 후 서귀면사무소 면장실에서 근무 에 연행되었습

니다.아버지가 연행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를 풀

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그러나 서귀포경찰서 경찰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자

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아버지가 제주읍 주정공장 창고

에 구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주정공장으로 아버지 면회를 다

녔습니다.어머니 말 으로는,아버지께서 ‘죄가 없으니까 방 나간다.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이미 온 몸은 퍼 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고문으로 몸이

상하셨던 겁니다.”142)

당시 비검속자들이 구 된 서귀포 간고구마창고 지서 유치장 경비는

140) 귀포경 는 1950  9월 7 , 해병   비검  15 에 해 당지 주재 CIC 견

  사 후, 9월 13  , 고  한 12  하 다.  귀포경  

에 계  었다가 11월 26 경 었다.「해병  비검  신병  보고  건」( 사 

2026 , 1950.9.11) ;「 비검   보고  건」( 사 2028 , 1950.9.13) ;「 비검  

리에 한 건」( 사 2150 , 1950.11.3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  언(2010.4.2).

141)  언(2009.10.26) ; 태  언(2010.1.8) ; 재식 언(2009.4.20). 

142) 강  언(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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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소속 의용소방 원들이 담당했다.143) 비검속자들이 구 된 창고

에서 가족들의 면회나 은 일반 으로 지되었다.구 자들의 식사는 주로

경찰이 가족들로부터 양식을 거두어 제공되었으며,일부 구 자 가족들은 면회를

목 으로 갈아입을 옷과 사식을 직 달하기도 했다.144)일반 으로 지서 유치

장 구 자들의 식사는 아침, 녁으로 나 어 하루에 두 번 가족들이 직 제공

하 다.피해 유족 고융길은 형이 비검속되자,서귀포 간고구마창고로 형을

만나러 다녔다.그는 당시의 구 장소와 상황에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형은 서귀포 간고구마창고에 구 이 습니다.당시 어른들은 창고에 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3일에 한번 꼴로 면회를 다녔습니다.창고 건물 약 7미터 정도 앞

에 어른 키보다 훨씬 높게 철조망을 쳐서 그 철조망에 문을 만들어 놓고 총을 멘 간수가

보 를 서고 있었습니다.(…)면회를 가면 우선 간수가 굴 만나러 왔는지를 물었습니

다.형님 이름을 얘기하면 간수가 창고를 향해 형님 이름을 크게 불러줬습니다.그러면

형님이 창고 문 앞으로 나오고,나는 가져간 보리떡을 문 앞으로 던져 주는 겁니다.면회

를 가도 서로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그 게 10회 이상 면회

를 다녔습니다.그러다 1950년 음력 6월 13일 창고에 구 던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

기를 듣고 그날 바다에서 수장된 것으로 생각해서 소상, 상 3년 상을 지냈습니다.”145)

서귀포 지역의 비검속 과정에서도 개인 인 원한 계가 작용하여 비검속

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표 인 사례가 서귀면 서귀리 강성모의 경우인

데,그는 당시 직 면장이었다.146)유족 강완철은 당시 아버지 강성모의 검속이

유에 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당시 서귀포에 주둔한 해병 가 민폐가 심했다고 합니다.자신들의 부식을 마련하기

해서 소 몇 마리,고사리 몇백 을 비하라고 강요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143) 고태림  사건 당시 귀 에 살고  큰어 니  통해 간고 마 고에  아 지께 사식  

었는 , 고 지   아 지  6 어  도움    었다고 언하 다. 고태림 언

(2009.5.26) ; 재  가 귀포 간고 마 고에 었  당시 고 보  강  경  통해

 갈아   해   었다고 언하 다. 재  언(2009.4.14). 

144) 규는 귀포 간고 마 고  직   가  편에게 갈아   건 다고 언하 다. 

규 언(2010.10.27) ;  아 지가 고  당시 갈아   가지고  가  아 지 

얼  보고 돌아 다고 언하 다.  언(2009.4.14). 

145) 고  언(2009.4.20). 

146) 강 는 해  후 독립 민  동에 여했 , 주감 청 보안과   사과  지냈다. 

후  단  한 민특 (反民特委)가  상경해 해도 사  동하 , 민특

가 강  해산 는 람에 고향  귀포  내  귀  맡게 었다. 강  언(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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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니,우리 부친이 아주 완강한 어른이셨는데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순응하지 않으

셨습니다.해병 책임자에게 지역 주민들에 한 민폐가 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게 화근이 되어서 비검속 된 것 같습니다.당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비검속이 된

분은 우리 부친 한명 뿐이었습니다.”147)

이와 함께 하원리 일부 주민들에 한 비검속도 경찰의 보복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하원리에서 비검속된 주민들은 1950년 7월 25일 무장 의

하원리 습격과 민가 방화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도순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다.148)

마을 주민 이 희는 당시 경찰의 주민 연행 구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이 증

언하 다.

“6․25 쟁이 난 후에 우리 하원리에 습격이 들어서 하원리 99거리가 모두 불이 탔습

니다.이 습격 사건 후에 도순지서 경찰들이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해서 김

OO과 아들 김OO을 잡아갔습니다.그때 김OO집만 불이 안탔는데,김OO 부자가 산 폭

도들하고 연결이 된 것이라고 그 두 명을 잡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습격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나는 해병 3기생으로 입 를 했습니다.입 후에 다른 병사로부터

내가 군 입 한 며칠 후에 하원리에 자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잡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때 잡 간 사람이 강세규․오동식․오두석․조무칠․진원

택 입니다.”149)

서귀포 지역의 비검속자들도 경찰의 심사를 거쳐 D에서 A까지 4개 등 으

로 분류되었으며,이 가운데 D와 C등 은 해병 에 송치되었다.물론 비검속

자의 송치는 서귀포 경찰서가 작성한 비검속자 명부와 등 분류에 기 한 것

이었다. 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하순경,8월 순경 최소 2회에 걸쳐 해

병 에 송치되었다.1차 송치는 1950년 7월 16일~29일 경,2차 송치는 8월 10

147) 강  귀  해병  식 마  에 하지 않고 했다가  미움  사  비검

었다. 귀포에 주 한 해병 가 신들  식  마 하  해    마리, 고사리    비하

라고 강 하는 등 주민들에게 민폐  삼았는 , 강    에게 것   삼았다가 미

움  아 비검  다는 것 다. 후 귀 에 는 강   고사리 공  에 생 었다는 

 돌았고, 지 지도 ‘고사리 ’, ‘고사리사건’  고 다. 한, 강  귀  해병

에 연행 었다는 사실  경  언에 도 할  다. 사건 당시 귀포경  경 과에 근 하  

OO는 “ 귀   식량 달 탁  거 했다가, 검  것”  알고 다고 언하 다. 강

 언(2009.4.17) ; OO 언(2007.8.16) ; 산  언(2010.3.26) ;  언(2010.3.29).

148)  언(2010.10.26) ; 진원병 언(2009.5.27) ; 동원 언(2010.3.29) ;  언

(2010.4.2).

149)  언(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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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0일 경이었다.두 차례에 걸쳐 송치된 비검속자들은 제주읍 정뜨르 비행장

에서 총살되거나 제주읍 산지항 근처 바다에 수장되었다.150)

150) 주특별 도  ‘4ㆍ3 생  해 사업’(2단계) 결과, 주 공항 주  지 (  

뜨 비행 )에  귀포경  비검 들  해 가 었다. 신원   해는 원  

귀리 양 ․고우삼․고 ,  강 리 강여염․ 안,  상 리 진승 ,  하원리 강 규, 

귀  리 고행 , 귀  근리 다. 주 학 ․사단  주4․3연 , 앞   ;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주시․ 귀포시) 진실규 결 』(2010) ; 주4․3 원 , 앞  , 431~4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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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 비검속과 집단학살의 구조와 성격

1. 비검속과 학살의 명령 계통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국장 명의로 국 경찰국에 보낸 비상

통첩,곧「 국 요시찰인 단속 국 형무소 경비의 건」에서,“ 국 요시찰인

원을 경찰에서 구 할 것”을 지시하 다.151)치안국은 인원 수용 계를 고려하

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특히 의식계 으로써 사찰 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연령,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하도록 하 다.치안국은 이후

에도 치안국장 이름의 통첩을 통해 보도연맹원 요시찰인에 한 비검속을

실시할 것을 계속 지시하 다.152)

치안국의 통첩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비검속을 실행에 옮겼다.제주도경찰국

은 치안국의 통첩에 따라 내 각 경찰서에 불순분자 는 요시찰인을 비검속

하거나 검거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 다.153)각 경찰서는 과거 도피자․자수

자․귀순자 명부,인민 원회 련 명부,남로당 련 명부 등 4․3사건 련 사

찰기록을 토 로 비검속 상자를 선정하고 연행하 다.154)이러한 사실은

비검속이 한국 쟁 발발 직 경찰의 일상 인 사찰과 한 련이 있음을 보

여 다.

151)「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 , 6월 25  14:5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52) 6월 29 「   건」, 6월 30 「  리  건」, 7월 11 「  검거  

건」,「 비검   건」( , 1950.8.6) ;「 비검   건」(濟地檢 168 , 

1950.8.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153) 1950  한 쟁  직후 비검  시행과 에 , 주도경 과 할 경 가 상  주고  공

식 는 주  산포경 가 보고한 건  다.「 비검  가  보고  건」(1950.6.27) ;「

시  검거  보고  건」(1950.6.27) ;「  시  단     경비  건-  6월 25

 城署査 1799 」(1950.6.29) ;「 시  검거    건」(城署査  1809 , 

1950.6.30) 등.『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154) OO 언(2007.6.21) ; OO 언(2007.5.11) ; 고OO 언(2007.4.19) ; 고OO 언(2006.9.22) ; 

강OO 언(2007.4.20) ; OO 언(2006.9.20) ; OO 언(20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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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비검속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 인 역할을 하 다.한국 쟁 후

시기 국가폭력을 수행한 집단 에서 가장 향력이 큰 세력은 경찰과 군이었

다.155)이러한 국가폭력 기구는 한국 쟁 시기 비검속 사건에서도 다시 작동되

었다.특히 경찰은 민간인 련 국가폭력을 수행한 가장 기 이고 핵심 인 집

단이었는데, 비검속 사건에서는 경찰 부서 가운데 사찰과․사찰계가 주도 인

역할을 하 다.156)

사찰계 경찰은 비검속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행․구 하고, 상자들을 사

정(査定)하여 등 별로 분류하여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

다.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공식문서에서도 나타난다.제주지역에서 비검속

련 경찰 공문은 주로 사찰과․사찰계에서 담당하 다.자연히 이들 공문의

수나 보고 형식은 제경사(濟警査-제주도경찰국 사찰과),제서사(濟署査-제주경찰

서 사찰과),성서사(城署査-성산포경찰서 사찰과),서서사(西署査-서귀포경찰서 사

찰과),모서사(摹署査-모슬포경찰서 사찰과)로 표기되었다.157)

경찰은 비검속 상자들을 “사찰 상 인물”,“요시찰인”등으로 명명하

다.158)제주지역 사찰 경찰은 쟁 이 부터 과거 좌익이나 4․3사건 련자들을

상으로 요시찰인 명부,자수자 명부,도피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 동향을 일상

으로 감시해 왔으며,이는 쟁 후 비검속으로 연결되었다.경찰의 사찰업무

는 쟁 이 과 이후 시기에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사찰업무의 연

속성은 경찰이 쟁직후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비검속

자들을 연행하여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제주지역에서는 1950년 6월 27일부터 말단 지서에서 구속한 비검속자 인

155) 에 해 는 안진, 1962,『미  억압  연 』, 새  .

156)「 비검  뢰  건」(陸本情濟C特 2 , 본  보  주지 CIC , 주도경  귀

하, 1950.9.3),『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157)「 시  검거에 한 민  언동지건」(濟警査 6206 , 1950.7.1) ;「 시  검거 

  건」(城署査 1809 , 1950.6.30) ;「공 원  보고  건」(西署査 1880 , 1950.7.7) 

;「  주지  비검   건」(濟署査 2899  5, 1950.7.12) ;「 비검   건」

(摹署査 1945 , 1950.7.2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

경 , 1950∼1956), 가 원. 

158)「 비검  리  건」(濟警査 6670 , 1950.10.26) ;「  검거  건-  7월 1  암 보 

19 」(  1945 , 1950.8.4. 안) ;「 비검   건」(  1950.8.6. 안) ;「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5 , 6월 25  14:50) ;「 시  검거  

  건」(城署査 1809 , 1950.6.3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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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름,본 ,주소,직업,나이)이 경찰서에게 보고되었고,159)검속자 명부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체계 으로 작성되었다.160)제주지역 각 경찰서장은 6월 30

일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내 체의 “요시찰인 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

고하 다.161)제주도경찰국장은 다시 7월 13일 각 지역 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

내 체의 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 다.162)경

찰의 비검속 업무가 보다 체계 으로 리되기 시작하 다.특히 제주도경찰국

장은 제주지구 계엄사령 의 명령에 따라 하 각 서장에게 비검속자 명부 제

출을 지시했는데,명부는 ① 종별(種別)② 본 ․주소 ③ 성명 ④ 연령 ⑤ 성별

⑥ 검속일시 ⑦ 범죄개요 ⑧ 자수 후 항목에 따라 개인별로 련내용을 기재하

게 되어 있었다.163)여기에서 '범죄개요'와 '자수 후'항목은 비검속자 개인에

한 과거 경력,그리고 재 동향을 기재한 내용으로 경찰의 사찰내용이 심을

이루고 있다.

경찰은 비검속을 비 업무로 취 하고 집행하 다.경찰 사찰과․사찰계에서

는 비검속을 비 업무로 취 했기 때문에 련 공문의 수/발송과정에서도

‘사찰과 비 ’을 뜻하는 ‘사비(査秘)’라는 표기를 썼다.164)경찰은 비검속자 검

거를 “ 극비로 취 ”하 으며,‘다른 공서에 해서는 일 의 연락을 취하

지 않고’시행하 다.165)이러한 폐쇄 인 비 주의 행은 당시 사찰경찰 업무

159) 산포경  할 지  주  미 1950  6월 27 에 비검  가  경 에게 보고하

다. 러한 사실에 비 어볼  6월 25  안  지시 직후  비검  실시 었  알  

다.「 비검  가  보고  건」(1950.6.27) ;「  시  단     경비  건-  6월 

25  城署査 1799 」( 신  1041, 1950.6.29) 등,『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0)   비검  는 ① 검 시 ② 검 (주 ․ ․연 ․ 별․직업) ③ 검 사  ④ 비고 

항  어 었다. 러한 는 에 ① 별(種別) ② 본 ․주  ③  ④ 연  ⑤ 별 ⑥ 검

시 ⑦ 죄개  ⑧  후 항    체 었다.『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1)「 시  검거   건」(城署査 1809 , 산포경  경감 , 주도경

 하, 1950.6.3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2)「  주지  비검  에 한 건」( 6294 , 1950.7.13.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3)「(사 )  주지  비검  에 한 건」(각 , 1950.7.9. 城署査 ),『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4)「 비  가  동향에 한 민 언동에 한 건」(城署査 2004 , 1950.7.25),『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5)「 비검   건」( , 1950.8.6) ;「 비검   건」(濟地檢 168 , 

1950.8.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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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이기도 하지만,한편으로 비검속이 련 법령에 근거

하지 않고 불법 으로 추진되었던 도 일정하게 반 되었다.

제주지역 경찰의 비검속과 련된 명령계통은 지서(주임)→ 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내무부 치안국(장)이었다. 비검속 업무를 가장 말단에서

집행하는 지서는 경찰서,경찰서는 경찰국,경찰국은 치안국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다.제주지역 경찰차원에서 비검속자 처리 권한은 경찰국장이 갖고 있었

다.제주 각 지역 경찰서는 비검속자 구속 는 석방에 해 제주도경찰국장에

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166)각 경찰서는 제주도경찰국에 비검속 상자들

에 한 정보를 항상 보고했으며,167) 비검속자를 검거할 경우에도 범죄개요와

사정(査定)평가 결과를 담은 명부를 만들어 보고했다.168) 한 각 지역 경찰서는

비검속자가 석방된 뒤에도 동향을 사찰하고,그 결과를 경찰국에 보고하

다.169)

제주도경찰국장은 내무부 치안국의 명령을 받아 내 각 경찰서장에게 지시하

고,그 결과를 다시 치안국장에게 보고하는 간 명령권자 다.제주도경찰국장

은 비록 계엄령 하에서 제주지구 계엄사령 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지만,경찰

의 지휘체계에 따라 항상 치안국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170)

제주지역의 비검속은 계엄령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다.비상계

엄령의 공포로 행정․사법사무에 한 장권이 계엄사령부로 이 되자,계엄사

령 이 비검속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었다.171)제주지역의 경우,해병

사령부가 한국 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 당일에 계엄령을 실시하 지

166)「   에 한 건」( , 경 , 각 경 , 1950.7.28.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7)「  미 비검  건」(濟署査 2972 ,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7.2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168)「 비  에 한 건」(濟署査 3074 ,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8.22) ;「 비검    건」(濟署査 2899  14․15․16․17,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9.7 ; 9.12 ; 9.13 ; 9.15),『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69)「 비검   건」(摹署査 1945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7.20),『 비

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70)「건  :  검거  건-  7월 11  암 보 19 」( , 1950.8.4.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71) 계엄 에 는 비상계엄  포  동시에 계엄사  계엄지역내  든 행   사 사  (계

엄  11 )하 , 해당 지역내  행 과 사  계엄사  지  감독(계엄  12 )  도

 규 하고 다. 계엄 (  69 , 1949.11.24),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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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곧바로 비검속 업무를 감독하지 않았다. 재까지 확인된 경찰의 공식기록

에 따르면,제주지구 계엄사령부가 비검속 업무를 지휘,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개 7월부터 다.

1950년 7월부터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에서 비검속 업무를 직 감독하기 시

작했는데,당시 계엄사령 (해병 사령 )은 지휘 명령계통에서 최고 결정권자

다.제주에서 비검속자 처리에 한 최종 인 결정권한은 계엄사령 이 갖고

있었다.제주지구 계엄사령 은 7월 6일 제주도경찰국장에게 통첩을 보내 체

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 다.이러한 지시를 받은 제주도

경찰국장은 양식에 맞추어 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산하 경찰서

장에게 지시하 다.172)제주지구 계엄사령부에서 비검속 련 실무업무는 주로

정보참모실에서 담당하 다.173)경찰은 계엄령이 실시되면서 비검속자의 병보

석이나 입원치료 등 신병처리에 련된 요 사안은 모두 계엄사령부가 지시에

따라 처리하 다.174)

결국 제주에서 비검속 업무에 한 지휘․명령계통이 계엄사령부 → 경찰국

→ 경찰서175)로 체계화되면서,계엄사령 이 비검속자 처리의 실질 이고 최종

인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제주도경찰국을 비롯한 각 경찰서는 비검속 업무

를 독자 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계엄사령 에게 보고하고 처리하 다.이러

한 사실은 비검속자 집단살해라는 국가폭력의 가해과정에서 경찰보다는 계엄

사령부가 더 직 이고 결정 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경찰은 쟁발발 직

후에 치안국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들을 비검속하여 집단수용하 다는 에서

가해의 간 책임이 있다.이에 비해 계엄사령부는 비검속자 처리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에서 가해의 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당

172)「(사 )  주지  비검  에 한 건」(각 , 1950.7.9. 城署査 ) ;「건  : 비

검   건」(1950.8.6),『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73) 보 실( 보   고 훈)  1950  6월 25  해병 사  개편   본 에 어 

산하에 1과, 2과  편 었다.(「 주도 편 직 (2)」, 해병 사 , 앞  , 29쪽) 본 사

건 시  보 는 고 훈 (1950.4.1~1950.7.30)과  (1950.7.30~1951.1.4)  담당하

다.「해병  당시  6․25동란  각  지  람 」, 해병 사 ,  , 269쪽. 

174)「 비검  병  건」(  경 , 주도지 계엄사 , 1950.8.12.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75) 주지역 경  근 했  OO , 당시는 계엄  상태  에 계엄사  든 것  악했

, 비검  도 계엄사  경  내  다고 언하 다. OO 언(2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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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찰이 비검속자를 계엄사령 에게 이 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도경찰국은 8월 4일 들어,제주도 내 요시찰인 가운데 820명을 비검속

하여 계엄사령 에게 이 하 다.176)제주도경찰국은 “해병 계엄사령부와 긴

한 연락 하에 비검속자 820명에 한 범죄 경 별(級別)심사를 극비리에

실시하여 사정(査定)하고 동 계엄사령 에게 이 ”하 다고 밝혔다.177)당시 비

검속자들이 집단살해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비검속자의 군=해병 사령부로의

인계(송치)는 일종의 최종 인 처리,곧 해병 에 의한 총살을 의미하 다.178)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인 해병 사령부는 각 경찰서의 명부를 토 로 비검속자

를 송치 받아 집단 총살하 던 것이다.

2.등 분류의 기 과 자의성

제주지역 경찰서는 비검속 상자들을 연행하여 집단수용한 다음,이들을 심

사하고 등 을 분류했다.경찰이 1950년 6월 말부터 시작한 비검속자 심사와

등 분류는 8월말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비검속자 등 분류는 국가가 국민을

사상과 충성도에 따라 죽일 사람과 살려둘 사람을 나 었다는 에서 형 인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 다.국가 입장에서 죽일 사람은 일종의 비국민이었

다.179)

경찰의 등 분류 기 은 이른바 과거 경력이었다.경찰은 비검속자들을 상

으로 과거 범죄경력의 경 (輕重)에 따라 개인별로 심사하여 등 을 분류하

다.180)경찰은 이러한 “종별(種別)사정(査定)”을 거쳐 D․C․B․A의 4개 등 으

176)「건  :  검거  건-  7월 11  암 보 19 」( , 1950.8.4.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77)「건  :  검거  건-  8월 4  암 보 0064 」( , 1950.8.6.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78)『 살( 살)   가  』(1968)에  진 식(  신도)   보 , “ 시”는 

“1950.7.20”, “ ”는 “ 슬포”, “ ”  “ 에  살”, “비고”는 “ 비검 ”  재 어 

다.『 살( 살)   가 』( 귀, 2905), 1968.

179) , 앞   .

180) 고OO 언(2007.1.15) ; OO 언(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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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했다.경찰 입장에서 D 이 가장 험한 등 이었으며,A 으로 갈수로

범죄 의가 가벼운 등 이었다.실제로 비검속자 가운데 D등 은 부분 집단

살해되었다.경찰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 로 구 된 비검속자들의 명부를

작성했다.181)경찰은 등 분류는 국가에 한 험성을 기 으로 죽일 사람의 우

선순 를 정하는 작업으로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비검속자들의 심사와 등 분류는 사찰경찰이 주로 담당했다.사찰과․사찰계

경찰들이 비검속자들의 등 별 평가를 담당했던 사실은 경찰문서에서 많이 나

타난다.182)1950년 8월 에 제주도경찰국이 비검속자 820명에 해,이른바

“범죄 경 ”에 따라 별(級別)로 사정(査定)하고 계엄사령 에게 이 한 업무도

사찰과에서 주 하 다.183) 개 비검속자를 D․C․B․A 4개 등 으로 분류

한 평가는 사정 (査定官)회의에서 결정되었다.제주경찰서의 사정 회의에 참

여한 사람은 경찰서장,사찰계장,사찰주임이었다.성산포경찰서의 경우는 취조

의 의견,사찰주임의 심사,서장의 정을 거쳐 등 이 결정되었다.184)

제주지역에서 사찰경찰이 주도한 비검속자 등 분류는 집단살해와 실제 인

련성을 갖고 있다.사찰경찰이 분류하여 군 당국에 송치한 D․C등 비검속

자는 부분이 제주주둔 계엄사령부인 해병 에 의해 총살되었다.185)비록 제주

지구 계엄사령부가 비검속자들을 집단총살하 지만,이는 사찰경찰이 등 별로

분류하여 이송한 명단에 기 한 것이었다.186)제주지역 사찰경찰의 단이 비

검속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 향을 미쳤던 것이다.이러한 에서 사

찰경찰은 비록 직 가해자는 아니지만, 비검속자 집단살해 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고 할 수 있다.

181) OO 언(2007.8.17) ; OO 언(2006.9.20).

182)「 비검 에 한 민 여  건」(1950.8.7) ;「 검  재검  보고  건」(1950.8.9. 안) ;「 검

 재검  보고  건」(1950.8.18) ;「 비  에 한 건」(濟署査 3074 , 1950.8.22),『 비

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83)「  검거  건-  8월 4  암 보 0064 」(  1950.8.6.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84)「 비  재심사에 한 건」(濟署査 3136 , 1950.9.16) ;「 비검   건」(城署査 

2071 , 1950.9.1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85) 러한 사실  슬포경 가 비검  하여 에 하는 과 에  드러 다. 당시 슬포

경 가 등 별 사 (査定)  거쳐 한 D․C    상  결 어 살 었다.「 비검  

 건」(摹署査 3107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9.4. 료),『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86) 고OO 언(2007.1.15) ; 고OO 언(20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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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경찰의 등 분류 기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당시 경찰이 작성한

비검속자 명부에는 개인별로 등 이 분류되어 있어 경찰의 분류 기 을 악하

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제주경찰서가 1950년 9월 4일 제주경찰국장에게 보고

하려고 작성한 ‘비검속자 명부’를 보면,187)개인별 등 에 따라 ‘범죄개요’가 작

성되어 있다.여기에는 D B․A 으로 등 이 분류된 비검속자들의 ‘범죄

개요’항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은 이 ‘범죄항목’에 비검속자들의 과

거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다.경찰이 작성한 비검속자들의 이른바 범죄

항목과 과거경력은 등 분류의 가장 요한 기 이었다는 에서 요하다.경찰

의 비검속자 등 분류는 가해기 ,곧 집단살해의 기 과 직결되어 있다.사실

경찰의 비검속자 등 분류 기 은 집단살해,곧 가해이유를 알 수 있는 지 이

다.따라서 경찰의 등 분류는 비검속자들을 집단살해할 때,어떠한 요소를 가

장 우선 으로 평가했는가 하는 을 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 1950년 9월 4일의 비검속자 명부에서 D등 에 한 ‘범죄개요’를 보면,

“등산 반도가담”,“좌익사상 포지와 지하공작”,“2․7사건 시 경찰 불법체포와

감 ,총기탈취”등으로 기재되어 있다.D․C등 은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D등 에 한 기 은 비검속자에 한 직 인 가해배경을 악하는데 매우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여기에서 경찰이 비검속자들을 D등 으로 분류할 때,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한 요소가 일정하게 나타난다.경찰이 D등 분류에서

시한 요소는 한라산에 입산하여 무장 활동에 가담하거나 좌익 사상을 갖고 비

합법 지하운동에 참여한 경우이다.이와 함께 경찰 체포나 무기탈취와 같은 치

안질서에 한 직 인 공격 행 도 시하 다.경찰 입장에서 이러한 행 들

은 수동 이 아니라 자발 이고 의식 인 행동으로서 재에도 험성이 일정하

게 지속된다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등 분류의 기 은 경찰의 기 이

지만,B․A등 으로 분류된 비검속자들의 경력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B․A등

으로 분류된 비검속자들은 부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950년 9월 4일의 비검속자 명부에서 B․A등 으로 분류된 비검속자들

187)「 비검    건」(西署査 2016 , 귀포경  겸, 주도경  귀하, 

1950.9.4) ;「 비검   건」(濟署査 3107 ,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9.5),『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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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개요’를 정리하면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B․A등 비검속자의 '범죄개요'(주요내용)

등
범죄
개요

A등 B등

공통

남로당원,농민 원회 가입

간부,인민 원회 가입 간부,

반도가담, 반도나 폭도에 식

량․ 품제공

남로당원,농민 원,인민 원회

간부,반도가담,반도 는 남로

당에 물자․식량․ 품․

정보제공

차이

귀순,폭도 은닉,확고한 사상을

표 치 않는 간 태도,군

민의 이간책을 한 사람

3․1사건 련,부녀동맹원,민애

청원,5․10선거 반 ,인민자

원,도피자 는 총살자 가족,

남로당원으로 도로 괴나 차단,

4․3 련으로 월북,군경에 반감

반 ․반정부 태도

※ 출처 :「 비검속자 명부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1950.9.5)188)

여기에서 경찰이 분류한 B․A등 을 D등 의 과거경력과 비교할 때,일정한

차이 이 있다.먼 B․A등 의 공통 은,D등 의 요한 기 이었던 한라산

무장 참여나 경찰공격과 같은 직 행동이 아니라, 부분 과거 좌익단체에 가

입한 경력이나 활동이 심을 이루고 있다는 이다.경찰은 비검속자들의 좌

익단체 가입이나 활동이 자발 인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강제된 수동 인 측면

이 있다고 단하고 등 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B․A등 에는

공통 으로 남로당이나 반도에 한 물자․식량․ 품․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이는 주민들이 당시 군경과 무장 사이에서 생존을 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강제된 력행 이기도 했다.

B․A등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 도 존재한다.경찰은 비검속자 분류에서 B

등 의 기 으로 제시한 과거경력에는 “4․3 련으로 월북”한 가족,“도피자

는 총살자 가족”,“군경에 반감 반 ․반정부 태도”등이 포함되었다.A등

18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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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에서는 “반도가담 귀순”,“폭도 은닉”,“반도나 폭도에 식량․ 품

제공”,“확고한 사상을 표 치 않는 간 태도”,“군 민의 이간책을 한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여기에서 경찰이 B등 과 A등 의 차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

려하여 등 을 분류하고 기 을 확정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다만,경찰이

B등 과 A등 에서 제시한 내용에 해 상호 차이를 두었다는 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를 들어 경찰이 비검속자들의 정부에 한 성향이나 태도를 구

분할 때에도 “군경에 반감 반 ․반정부 태도”(B등 )와 “확고한 사상을 표

치 않는 간 태도”(A등 )를 구분하여 등 을 분류했다는 이다.경찰은

이른바 “반도”에 가담했다가 귀순한 사람,“폭도”를 숨겨주거나 식량․ 품을 제

공한 사람,“ 간 태도”를 가졌거나 “군 민의 이간”시킨 사람을 가장 낮은 등

인 A등 으로 분류하 다.경찰은 A등 에 포함된 이러한 내용을 당시 상황에

서 가장 소극 이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단한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경찰 등 분류에서 각 등 에 따른 미세한 차이 도 발견되지만,

가장 요한 지 은 D․C등 과 B․A등 의 경계선이었다.D․C등 으로 분류

된 비검속자들이 부분 집단살해된 것을 고려하면, 실 으로 D․C등 과

B․A등 사이의 경계선이 가장 요한 기 선이었다.이는 일종의 죽음의 경계

선이자 생명선이기도 했다. 비검속자 명부에서 기재한 내용을 심으로 검토하

면,경찰이 비검속자들의 등 별 차이와 분류에서 가장 시한 기 은 과거보

다 재의 ‘험성 여부’다.곧 비검속자들의 과거경력이나 활동이 재상황

에서 얼마나 험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주요한 단기 으로 삼은 것으

로 보인다.경찰입장에서는 D등 에서 제시한 한라산 입산이나 지하공작과 같은

경력을 가장 실제 인 험성이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기 과 등 분류는 많은 문제 을 갖고 있었다.가장 큰

문제 은 등 분류에 객 기 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다.경찰입장에서 가장

높은 등 인 D등 의 기 으로 제시한 한라산 입산이나 지하활동 내용도 얼마나

‘재 실제 험성’이 있는지 객 으로 단하기 어렵다.특히 한라산에 입

산했던 사람들이 부분 귀순하고 무장 활동이 종료된 1950년 순의 시 에

서 과거 경력을 기 으로 비검속자들의 등 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여기에서 객 인 기 에 한 언 이,물론 등 분류에서 합리성을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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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행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지 하는

것이다.실제로도 비검속자들의 과거경력 자체가 부분 경찰정보나 단에 의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지,검증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조차 어려운 한

계를 안고 있다.

특히 비검속자 가운데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D․C등 과 석방된 B․A등

은 서로 등 분류 기 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과거경력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189)이러한 사실은 비검속자들에 한 총살과 석방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등 분류가 자의 인 단기 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보여

다.경찰이 비검속자 등 분류에서 가장 시한 이른바 과거경력,곧 ‘범죄

개요’는 재 등 객 인 기 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부분 의심이나

의 수 이었다.비록 비검속자 가운데 과거 4․3사건과 련된 경우라 하더

라도,구체 범죄행 도 없는 상태에서 법 차도 무시하고 과거경력에 한

의심이나 의만으로 집단 살해한 것은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행 다.

나아가 경찰의 등 분류에서 문제가 되는 은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와 같은

지극히 주 인 요소를 평가의 기 으로 삼고 있다는 이다.이러한 은 모슬

포 내 비검속자 명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이 명부에서 비검속자들의 과

거경력을 기재한 ‘범죄개요’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부분,“만일의 경우에는

폭동을 야기할 우려 농후함”,“특이한 동향 무하나 만일의 경우를 우려함”,“반

성한 듯 하나 반 태도가 보임”,“반성 태도가 보이나 만일을 우려함”,“

력하는 태도이나 주거지역으로 보아 만일의 염려”,“개 지정이 유하나 만일이

염려됨”,“평소태도 애매하며 만일의 경우에는 우려됨”,“제반사에 력하는 듯

하나 동향 극히 애매함”등으로 서술되어 있다.심지어 “확고한 사상을 표 치

않고 간 태도를 취함”,“확실한 범증은 무하나 시국하 군 민의 이간책을 상

습으로 하는 자임”등이 기록되어 있다.190)이는 경찰이 비검속자들에 한 자

189)  들어  “ 당원”  “ 도가담” 등  등 에 계없  공통  들어 다.「 비

검   건」(摹署査 3107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9.4), 료, 

『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90)「 비검   건」(摹署査 3107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9.4), 

료,『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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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개인 인 인상이나 태도를 기술한 것으로 지극히 주 이고 감정 인 요

소가 집단학살에 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의 비검속자 등 분류나 집단살해에서 개인 이고 감정 인 요소가 향

을 끼쳤음은 련 참고인이나 피해자 증언에서도 확인된다.일부 경찰출신 증언

자들은 비검속 당시 경찰에 미움을 받거나 개인감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

고 증언하 다.191)피해 유족들의 증언에서도 비검속 상자 선정의 자의성이

자주 나타난다.바로 표 인 내용은 비검속 과정에서 기계 인 인원할당,돈

이나 ‘빽’으로 비검속 상자를 석방시켜 주는 사례 등이다.피해 유족 오용승

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가서 심값이라도 내주면 그 사람은 풀어주고 그 숫자

를 보충하고 그 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수감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빼주는 만큼 보충을 시키는 것입니다.정말 죽을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192)

피해 유족 김종권의 증언은 더 구체 이다.

“4․3사건 당시에 우리 형님이 잡 갔습니다.잡 간 뒤에 어디 산에는 안 갔다 왔냐!

돼지는 잡아서 안 올렸냐!이웃집은 냈다고 하는데, 는 왜 안냈다고 하느냐!하면서 취

조를 당했습니다.우리 어머니가 센스가 빨랐습니다.돈을 마련해서 한림지서에 갖다 주

니까 형님을 바로 풀어줬습니다.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다시 잡 들어갔습니다.

다시 돈을 어서 석방되어 나왔습니다.”19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경찰의 비검속자 등 분류와 집단살해에 개인

인 감정이나 정실,자의성이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검속자들은 경찰이

191) 슬포경  지 에 근 했  고OO  사건 당시 ‘도망갈 사람  미 다 도망가고 한라산 공비하

고는  계없  지 에  얌   사람들  가  다 죽었다’고 언하 다. 고OO 언

(2007.4.19) ; 강OO 언(2007.4.20) ;  고OO 언(2006.9.22) ; OO 언(2007.8.15).

192) 승 언(2001.12.27). 같  피해   언도 비슷하다. “ 비검 할 , 한 락에  

 10 에  15  도가 갔다. 각 락에  건 한 10여 씩 라고 해  그 게  것 

같다( 락별  원 ). 우리   보  고산에  11 , 에 도 비슷하고, 귀 에 도 

10여 쯤 다.”  언(2002.1.17).

193)  언(2001.11.30). 같  피해  식  언에 도 비슷한 내  다. “한OO  

비검   돈   빠 다. 그는 경  한OO  다. 아 튼 그가 만 살아 돌아  다

 생  어 니들  ‘ 만 살아 다’  그에게 가락질  했다.” 식 언(2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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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등 에 따라 죽음(군 송치)과 생존(석방)이 결정되었다.194)일반 으로

D․C등 은 군 송치 상자로 분류되어 총살되었으며,195)B․A등 은 일부가

조기에 풀려나기도 하 지만, 부분은 1950년 10월까지 계속 구 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196)경찰의 비검속자 심사와 분류,그리고 군 송치는 1950년 8월

말~9월 에 해병 사령부가 투에 참가하기 해 육지로 철수하면서 단되었

다.1950년 9월 4일 재,제주지역 비검속자 황을 정리하면〈표 2〉와 같다.

〈표 2〉1950년 9월 4일 재 제주지역 비검속자 황

경찰서별
비

검속자(수)
제주경찰서 모슬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

A등 69 13 43

B등 113 59 47

C등 15 0 13

D등 9 4 7

계 206 76 110

※ 출처 :「 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1950.9.5);(西署査 제2016호,서귀포경찰서장 김호

겸,제주도경찰국장 귀하,1950.9.4);(摹署査 제3107호,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1950.9.4)197)

제주도경찰국장은 1950년 10월 26일 치안국장에게,“ 요한 사찰 상 인물을

비검속”하여 “ 부분은 당지 계엄사령부에서 처리”하고, 재 내 각 경찰서

에서 87명을 검속하여 감시 에 있다고 보고하 다.198)

194) 근 언(2006.7.27) ;  언(2006.5.24) ;  언(2007.4.17) ;  언

(2007.3.19); 양신하 언(2006.11.17) ; 근  언(2006.5.25) ; 양병  언(2006.5.24) ; 공  

언(2006.5.18) ; 양  언(2006.12.14).

195)「 비검   건」(摹署査 3107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9.4), 

료,『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96)『 주신보』, 1950.9.20 ․ 9.23 ;「건  : 비검  리에 한 건」( 6670 , 경 , 안 , 

1950.10.26.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97)『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98)「건  : 비검  리에 한 건」( 6670 , 경 , 안 , 1950.10.26. 안),『 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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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검속 상자와 가해이유

제주지역 비검속 상자들의 성격에 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1949년 6월 과

거 좌익세력을 향시키려고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의 가입자로 악하 다.제주

4․3 원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비검속

사건의 주요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보고서는 한국 쟁이 발발하자,정부가 보도

연맹원과 반정부 의자들에 한 비검속을 실시했으며,제주지역에서도 비

검속자들에 한 군 당국의 총살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서술하 다.199)

당시 정부나 군경당국이 제주지역 비검속 상자들을 육지의 보도연맹원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이는 한국 쟁 발발직후 내무

부 치안국에서 작성된 비검속 련 공문서(통첩)에서도 요시찰인,불순분자,보

도연맹원을 같이 취 하 다.200)제주지역 경찰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비검

속을 실시했는데,“상부지시에 의해 보도연맹원 요시찰인에 한 비검속을

단행하 다”고 언 하 다.201)여기에서 보도연맹원에 한 언 은 제주도경찰국

장이 제주지방검사장에게,상부지시에 의해 비검속이 실시되었다는 일반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곧 제주지방검사장이 비검속자 명부 제출을 요구

하면서 “보도연맹 요시찰인”등에 해 교양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자,이를 거

부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언 된 것으로 제주상황을 구체 으로 기술한

내용은 아니었다.

비검속 상자들의 범주를 설정할 때,제주지역의 경우,육지와는 다른 특징

이 발견된다.당시 제주지역의 비검속사건과 련,내무부 치안국과 제주도경

찰국,그리고 제주도경찰국과 할 경찰서 사이에서 주고받은 공문서에서 제주지

역 보도연맹(원)에 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202) 한 각 지역 경찰서에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199) 주지역  보도연맹 직  에 해 는 주4․3 원 , 앞  , 423~424․340쪽 .

200)「 비검   건」( 지검 168 , 주지 검 청검사 , 주도경  귀하, 1950.8.7) 

;「  검거  건」(  1950.8.6. 안),『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

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01)「건  :  검거  건-  8월 4  암 보 0064 」( , 1950.8.6. 안) ;「건  : 비검

  건」( , 경 , 주지 검사 , 1950.8.6. 안),『 비검   경  공 』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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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검속 상자들을 등 별로 사정(査定)하여 분류한「 비검속자명부」,203)

그리고 『형살(총살)자 가족 명부』204)등에서도 보도연맹(원)에 한 언 이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이들 명부에는 비검속자들의 과거 경력,이른바

개인별 범죄개요나 좌익단체 소속 지 등이 비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보도연맹(원)가입여부가 언 되어 있지 않다.「 비검속자명부」의 ‘범

죄개요’항목에는 과거 인민 원회나 제주4․3사건 련 활동 내용이 부분이

며,보도연맹(원)에 한 언 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왜 경찰은 비검속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여기에 해서는 무엇보다 육지와 다른 제주의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1950년 6월 25일 직후 제주지역에서 비검속과 련된 경찰 공문서

에 보도연맹(원)에 한 기술이나 언 이 거의 없다는 은 당시 제주경찰이

비검속을 육지의 보도연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악하고 분류했음을 시사한다.

요한 사실은 제주지역에서 비검속 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가리킨다.내용이나 성격상,제주4․3사건에 련된

활동은 육지의 보도연맹원 경력과 큰 차이가 없지만,제주지역에서는 비검속자

상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범주화하여 구 하지 않았던 것이다.일부에서 제주

지역 비검속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단한 것은 한국 쟁 직후 국 경찰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집단 구 하여 살해한 사실을 제주도 상황에 용하여 일반화시

킨 것이었다.

제주지역 비검속 상자의 성격은 넓은 의미에서 ‘요시찰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이러한 범주화는 물론 경찰의 기 과 명명에 따른 것이다.한국 쟁 발

발 직후 내무부 치안국은 제주도경찰국을 비롯한 국 경찰에 비상통첩을 발송,

“요시찰인 원을 경찰에서 구 ”하라고 지시하 다.205) 쟁 직후 비검속

상자들은 “6․25발생 이래 지시에 의거 요한 사찰 상 인물을 비검속”,“당

202)「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 , 6월 25  14:5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03)「 비검   건」(摹署査 3107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9.4), 

료,『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04)『 살( 살)   가 』( 귀, 2905), 1968.

205)「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 , 6월 25  14:5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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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요시찰인 820명을 비검속”, 는 “요시찰인에 한 비검속을 단

행”했다는 표 과 같이 경찰의 “요시찰인”이자 주요한 사찰 상이었다.206)

제주지역 경찰은 쟁 발발 이 부터 4․3사건 련자를 상으로 요시찰인

명부,자수자․귀순자 명부,도피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리하여 왔으며,207)이

는 쟁 후 비검속의 주요 근거자료가 되었다.실제로 제주경찰국은 내 경찰

서에 비검속을 실시하고 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4․3사건

련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 다.제주경찰서의 경우,“이재민 4․3사건

련자 취 의 건의 명(命)통첩 취지에 의거”하여,과거 4․3사건 련자들의 죄

상을 재조사하여 비검속하고 검속자 명부를 제출하 다.이 때 비검속되어

입감된 상자들의 “범죄개요”는 주로 과거 4․3사건으로 복역한 사람들이었

다.208)제주지역 경찰이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비검속한 사람들은 주로 경찰의

사찰 상자 으며,과거 제주4․3사건 등에 련된 요시찰인,이른바 ‘불순분자’

다.

경찰은 구속된 비검속자들을 “요시찰인 불순분자”로 규정하거나209),“유해

인물”로 분류하 다.210)제주지구 계엄사령부도 비검속자들을 “불순분자”로 인

식하고 있었다.211) 한 사건 당시 해병 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비검속 상

자들을 체로 “좌익사상을 가진 민간인 빨갱이”212),“국가 이나 사상이 불순한

사람”213),“4․3사건으로 인해서 사상 으로 불순한 사람들,한라산에 공비로 활

206)「 비검  리  건」(濟警査 6670 , 1950.10.26) ;「  검거  건-  7월 1  암 보 

19 」(  1945 , 1950.8.4. 안) ;「 비검   건」(  1950.8.6. 안) ;「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5 , 6월 25  14:50) ;「 시  검거  

  건」(城署査 1809 , 1950.6.3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07) OO 언(2006.9.20) ; 고OO 언(2006.9.22) ; OO 언(2007.6.21) ;「도피  에 한 

건-  10월 13  濟警査 1840 」( 2  警査 247 , 1948.10.2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08)「  주지  비검   건」(濟警査 2899  5,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7.12),『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09)「보  식에 한 건」(城署査 1840 , 1950.7.1),『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10) 귀포경  연리 ,「 살 - 계열실태 사 (其二)」, 1951  6월,『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11)「   지시에 한 건」(南濟戒發 6 , 1950.7.8),『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12) OO 언(2010.3.6).

213) 곽OO 언(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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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214)등으로 이해하 다.따라서 제주지역 군경당국은

체로 비검속 상자들을 체 으로 요시찰인 는 불순분자로 인식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군경당국이 비검속자들을 일반 의미에서 요시찰인,불순분자로 범주

화하 지만,이들의 경력이나 성향은 비검속자 명부에서 보다 구체 으로 악

할 수 있다.1950년 9월 4일 제주경찰서가 작성한 ‘비검속자 명부’에는 개인별

과거 경력이나 활동을 기록한 이른바 ‘범죄개요’항목이 있다.215)여기에는 비

검속자들의 과거 경력이나 단체 활동,가족 계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주요 내

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비검속자 명부 '범죄개요'(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속

경력

인민 원회 간부,남로당원,부녀동맹원,농민 원,민청원,

민애청원,인민자 원

활동내용

3․1사건 참여,시 ,지하공작,5.10선거 반 ,도로차단,

한라산 입산과 무장 참여,경찰 불법체포와 감 ,총기탈취,유언비어

와 삐라살포,백지날인, 품이나 식량제공

가족 계

출신배경

4․3 련으로 월북한 가족,도피자 가족,총살자 가족,

포로석방자 가족,출옥자․복역자 가족

개인

성향

태도

군경에 반감 반 ․반정부 태도,확고한 사상을 표 치 않는 간

태도,반성한 듯 하나 반 태도,제반사에 력하는 듯 하나 동향 극

히 애매,확고한 사상을 표 치 않고 간 태도

※ 출처 :「 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1950.9.5)216)

214) OO 언(2010.3.6) ; 안OO 언(2010.4.14).

215) 비검    건」(西署査 2016 , 귀포경  겸, 주도경  귀하, 

1950.9.4) ;「 비검   건」(濟署査 3107 ,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9.5),『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216)『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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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술한 비검속자들의 특징을 요약하면,① 소속(단체)=좌익 련 단체

에 가입,② 활동=사회운동 는 반정부 활동 참여,③ 가족배경=도피자나 석방

자,총살자 가족,④ 태도=반정부 는 간 태도로 정리된다.이러한 특징은

물론 경찰의 기 이다. 체 으로 제주지역 경찰은 해방직후 인민 원회 활동부

터 1947년 3․1사건,1948년 5․10선거반 ,그리고 한라산 무장 활동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나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요시찰인으로 규정하고 비검속의 상으로 등록,분류하 던 것이다.따라서

제주에서 비검속자들은 크게 4․3사건과 련된 사람들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비검속 상자들의 특징은 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곧 한국 쟁

발발 직후 발생한 비검속사건이 4․3사건의 시기 ․공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제주 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한국 쟁 발발직후의 비검

속을 재검속,제2검속,2차 검속 등으로 표 하 다.217)피해 유족 오동식은 “4․

3사건 계엄령 때 모조리 불러서 총살시키고,죄가 가벼워 남은 사람은 6․25가

나자 제2검속 당시 다 불러서 총살시켰다”고 증언하 다.218)이들에게 재검속,2

차 검속의 의미는 과거 4․3사건 검속에 뒤이어 일어난 두 번째 검속이라는 뜻

이었다.이는 피해자 유족들도 비검속사건을 제주4․3사건의 연장이자,연속

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경당국이 제주4․3사건 련자들을 요시찰인이나 불순분자

로 묶고,결국에는 비검속 상자로 분류한 정책은 객 인 기 도 없고 여러

문제 을 안고 있었다.비록 주민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4․3사건과 련되었

다 하더라도,과거 경력을 문제삼아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비검속 상자에 포

함시킨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 다. 비검속자 가운데 4․3사건과 련된

경우는 개 생존을 해 도피 입산한 사람으로서 나 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귀순한 사람들이 부분이었다.이러한 에서 비검속과 집단살해는 자기 배반

이고 모순 인 정책의 표 이었다.곧 정부나 군경당국이 제주4․3사건과 련

된 귀순자․석방자에 해 신원을 보증하고 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 음에도

217) 진  언(2000.12.16) ; 양지규 언(2001.7.5) ;  언(2001.8.14) ; 한근  언

(2001.10.11) ;  언(2002.6.18) ; 여  언(2002.7.11).

218) 동식 언(20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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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다시 비검속 상자로 분류하여 집단살해한 것은 이율배반 인 정책

이었다.

특히 경찰의 비검속 상자에는 제주4․3사건과 직 계없는 사람,곧 과거

출옥자․복역자 가족,총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바로

4․3사건과 련된 의가 없음에도,“동향이 애매”하거나 과거의 수감 경력 때

문에 비검속자 명부에 포함되기도 했다.219)일부 증언에 따르면,총살된 비검

속 상자에 “한라산에 공비로 활동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나 “좌익분자 가

족”이 포함되었다.220)이는 일부 민간인들이 단순히 좌익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검속 상자에 포함되어 살해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인 동시에,경찰이 비검

속자 집단살해에서 근 이고 야만 인 연좌제를 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이와 함께 비검속 피해자 가운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경

우도 많이 발견된다.일부 피해유족들은 경찰이 마을별로 몇 명씩 검속 인원이

할당하고,정원을 채우기 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증언하 다.221) 한

일부 증언자들은 비검속의 이유를 경찰(군)․서청․경찰 조자의 무고나 모략

등 개인 인 감정 때문이었다고 증언하 다.222) 를 들어 경찰 출신 강OO은 다

음과 같이 증언하 다.

“ 비검속자들 ,경찰의 미움으로 잡 간 사람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개인감정

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열 사람의 친구보다 한 사람의 원수가 무서운 겁니다.억울

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223)

219)「 비검   건」(濟署査 3107 , 주경  경 근억, 주도경  하, 

1950.9.5),『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220) OO 언(2010.3.6) ; OO 언(2010.3.5).  

221) 강 진 언(2009.8.24) ; 강 택 언(2009.8.24).

222)  리에  비검 었다가  민택  지  원  다  사람  신해  신  

연행해 갔 , 주경  에  , 경  비검  단에 신   없는 것  

하 다고 언하 다. 민택 언(2009.7.10) ; 양  언(2009.5.26) ; 고  언(2009.5.22) ; 

강  언(2009.4.17) ; 실 언(2009.4.17) ; 고  언(2009.10.26) ; 경  언(2009.4.14) 

; 허병  언(2009.4.15) ;  언(2008.8.6) ; 헌 언(2008.6.12) ; 하 언(2006.11.6) ; 

하 언(2008.8.6) ; 병  언(2009.8.19) ; 강 훈 언(2009.8.19) ; 향  언(2009.8.20) ; 

진 언(2009.8.21) ;  언(2009.8.25) ;  언(2009.10.28) ;  언(2010.1.25) 

;  언(2010.1.25) ; 강  언(2010.2.26). 

223) 강OO 언(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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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속 희생자 유족인 좌옥윤은 “당시는 동네 군가가 사상이 온 치 못하다

고 손가락질만 하면 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가는 무법천지” 다고 증언하

다.224)특히 비검속 상자 에는 서청에 의한 모략으로 희생된 경우가 많

았다.다음은 비검속 희생자 유족인 진이일의 증언이다.

“남편과 나는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제주로 왔습니다.남편은 한림 학교 수학선

생으로 있었는데 남편은 그 엔 한번도 토벌 에게 불려간 이 없었던 사람입니다.그

런데 이북에서 온 선생(서청 정보원 교사)들이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

니다.당시에는 이북선생들이 거 들어와 체 교사 반 이상이 었습니다.”225)

이처럼 비검속자 희생자 가운데는 무고나 모략과 같은 개인 인 감정이나

보복심 때문에 희생된 경우가 분명히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주지역 비

검속과 집단학살 체의 배경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제주지역 비검속자 집

단살해는 내무부 치안국과 계엄사령부로 표되는 정부의 정책과 지시속에서 실

행되었기 때문이다.경찰이 작성한 비검속자 분류기 에서도 군경당국의 집단

살해 배경,좀 더 구체 으로는 가해이유를 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

다.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비검속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 비검속자명부」

의 ‘범죄개요’에 기술되어 있는데,주요 내용은 해방 후 인민 원회 활동에서부터

1947년 3․1사건,1948년 2․7사건,5․10선거반 ,한라산 입산에 이르기까지

크게 4․3사건과 련된 것이었다.여기에서 군경의 가해이유,곧 비검속과 집

단살해의 이유는 주로 4․3사건 련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 제주 비검속사건이 갖는 국가폭력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일정하

게 보여주고 있다.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 이 정부와 군경당국의 인

진압작 으로 한라산 무장세력이 소멸되고 생존을 해 입산했던 사람들도 귀순

하여 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는 조건과 한국 쟁이라는 쟁상황이

상호 결합하면서 발생하 다.여기에서 국가권력이 갖는 야만 성격과 폭력성이

몇 가지 지 에서 드러난다.첫째는 국가가 과거 4․3사건으로 한라산에 입산하

거나 귀순한 사람들을 공식 으로 국민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 히 비

224)  언(2002.2.27).

225) 진  언(20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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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분류하여 요시찰인,불순분자로 감시했다는 이다.국가는 과거 4․3

사건과 련된 국민은 여 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다는 사실을 보여

다.둘째는 국가는 쟁이 일어나자, 비검속자들을 불순분자,곧 의 국민으

로 분류하여 집단 살해하 다는 이다.이는 쟁상황에서 나타난 국가의 본래

모습이자 실제 다.국가입장에서 쟁과 같은 기상황에서 가장 먼 제거해야

되는 상이 불순분자로 분류한 비검속자들이었다.국가의 기상황에서 비

검속자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죽여도 되는 상이라는 에서 국가폭력의

야만 인 성격이 그 로 드러난다.

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난 국가폭력은 단순한 야만성만이 아니라 계획성과 의도

성을 갖고 있다.사실 제주4․3사건과 비검속사건의 인 계를 고려할 때,

비검속 상자들은 4․3사건과 직․간 으로 련되었다가 살아남은 마지막

집단이었다.정부와 군경당국 입장에서 비검속사건은 바로 4․3사건에서 살아

남은 잔여세력의 완 한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경찰 출신 정OO는 정부는

1950년 6․25발발 후,한라산 무장 를 모두 토벌하지 못하자, 비검속을 구상

하 다고 증언하 다.226) 비검속 사건은 제주지역 공동체에서 4․3사건과 련

된 개인과 사회집단의 완 한 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에서 국가폭력의 의

도성,계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 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의도성과 계획성은 지역사회 유

지나 지식인층에 한 비검속에서도 드러난다.경찰은 비검속을 실시하면서

‘요시찰인 특히 의식계 으로서 사찰 상이 된 자를 우선 구속’하라는 치안국

제주도경찰국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227)모슬포경찰서는 이 지시에 의거,

정지서 내 보성 등학교 교원 4명 원을 “동향이 극히 애매”하다는 이유로

불순교원으로 규정하여 검거하 다.228)이는 비검속이 사회유지 는 지식인층

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유족 증언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내용

226) OO 언(2007.8.16).

227)「  시  단     경비  건」(城署査 1799 , 6월 25  14:50) ;「학  직원 

 공산 5열   검거에 한 건」(摹署査 2942 , 1950.7.30),『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1956), 가 원. 

228)「 원 검거  학 운 에 한 건」(摹署査 2973 , 슬포경 , 주도경  하, 

1950.8.3),『 비검   경  공 』( 주경   주․ 귀포․ 산포․ 슬포경 , 1950∼

1956),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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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29)피해 유족들 에는 비검속자들이 교사․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이나

유지,230)그리고 마을에서 한 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검속되었다고 증언하

는 경우도 많았다.231)지역사회 지도층에 한 비검속과 살해는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공동체 자체의 존립이나 생존을 태롭게 하는 조치 다.

체 으로 제주 비검속사건은 국가입장에서 4․3사건과 련된 개인과 집

단의 제거만이 아니라 4․3사건과 련된 지역 공동체의 괴를 목표로 한 사건

이었다. 비검속자 집단살해는 단순히 인간생명의 물리 제거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4․3사건과 련된 공동체의 삶과 가치,그리고 역사의 괴를 의미하

는 것이었다.이러한 에서 제주 비검속사건은 국가폭력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 제노사이드(politicid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4.집단학살의 규모와 분포

제주 비검속사건의 체 희생자 규모에 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처음에 희생자 규모에 해서는 주로 피해유족들의 증언을 바

탕으로 략 인 숫자가 제시되었다.먼 제주시 지역의 경우,유족들은 비검

속 희생자 규모를 1,000여명으로 추정하 으며,232)이들 가운데 실제 확인한 명단

은 138명이었다.233)『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증언 자료에 의해 희

생규모를 50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234)제주4․3 원회에 신고 된 비

검속 희생자 수는 127명이었다.235)이처럼 제주시 비검속사건 련 희생자는

229) 고OO 언(2007.4.19) ; 고OO 언(2006.9.22). 

230)  언(2009.6.27) ; 열 언(2010.4.13) ;  언(2009.8.19) ;  언

(2009.8.21) ; 강능  언(2009.8.24).

231) 경  언(2009.10.26) ;  언(2006.6.28)(2009.7.6) ;  언(2009.7.7) ; 신  언

(2009.7.7) ;  언(2009.8.19) ; 고아여 언(2009.8.20) ;  언(2009.8.20). 

232) 주 비검 생 , 2005,「 비검 생 비건 」 .

233) 주 비검 생 는 138  단  보 하고 다. 주 비검 생  합동

 플릿(2012) .

234)『 주4․3사건진상 사보고 』에는 주시 지역 비검  생 규   500여  상, 뜨 비행

 살  하고 다. 주4․3 원 , 앞  , 430~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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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들어 국가기 인 진실화해 원회가 비검속사건을

공식 조사하면서 실제 희생자 수가 구체 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진실화해 원

회는 제주시지역 비검속사건의 조사결과에서 희생사실을 확인한 희생자는 117

명이라고 발표하 다.236)희생자로 확인된 117명의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

별 분포 상황은 아래 〈표 4〉․〈표 5〉․〈표 6〉․〈표 7〉과 같다.

제주시 지역 비검속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체 117명 가운데

20 와 30 가 90명으로 76.9%를 차지하 다.이는 제주4․3사건 등의 향으로

가장 활동 인 청년세 가 비검속의 주요한 상이었음을 의미한다.성별 분포

를 보면,남자가 94%로 희생자의 부분을 차지한다.특히 이들 가운데는 교원․

공무원․의사 등 사회 지도층 인물이 18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는 사건 지역인 3개 읍․면 가운데 제주읍에서 50명,애월면에서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체 희생자의 82%를 차지하 다.이는 제주읍과 애

월면이 상 으로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았던 에 기인한다.237) 한,제주4․3

사건 당시 제주읍은 애월면․조천면에 비해 희생자 수가 상 으로 많았던 지

역으로,238)4․3사건 희생자가 많은 지역에서 비검속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10 20 30 40 50 이상 계

희생자(수) 5 60 30 16 6 117

비율(%) 4.3 51.3 25.6 13.7 5.1 100

235) 주4․3 원 에 신고  비검  생  는 행 었거  시신  습하지 못한 경우  

 악한 것 므  실 는 가   다. 주시 지역  경우, 주  45 ,  30 , 애월

 52  다. 주 학 ․사단  주4․3연 , 앞   .

236)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주시․ 귀포시) 진실규 결 』(2010) .

237) 사건 당시 주  25개리, 애월  19개리,  10개리  었다. 

238) 4․3 원 에 신고  마 별(본 지 ) 4․3사건 생   보 , 주  3,927 , 애월  1,549

,  1,824  다(2012.5.15. 주도청 주4․3사업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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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110 7 117

비율(%) 94 6 100

〈표 6〉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교
원

공
무
원

법원
서기

의
사

기
자
사무
직원

학
생

상
업

스
님

목
수

기
술
직

이장
(농축
어업)

주부
(농축
어업)

농축
어업

기타 계

희생자
(수)

8 2 1 2 1 3 10 2 1 2 3 4 7 65 6 117

비율
(%) 6.8 1.7 0.9 1.70.9 2.6 8.51.7 0.9 1.7 2.6 3.4 5.9 55.65.1 100

〈표 7〉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지역명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계

희생자(수) 50 21 46 117

비율(%) 42.7 18.0 39.3 100

※ 희생자의 읍면별 구분은 본 지를 기 으로 함

모슬포 지역 비검속사건의 경우,사건 련 유족들이 1956년 당시 희생자 유

해를 직 수습했기 때문에 유해 숫자와 희생규모가 체로 일치한다는 증언을

하고 있지만,수습된 유해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다.239) 련 증언에 따

르면,1956년 수습된 유해 숫자는 최소 194구 최 212구로 추정된다.240)진실화

해 원회는 모슬포 지역 비검속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 공문서 등을 바탕으로

총 344명이 비검속되었고,이 가운데 군 당국에 송치(인계)되어 희생된 인원은

239) 열 언(2006.6.21) ; 신태업 언(2006.5.25) ;  언(2006.6.9) ;  언(2006.6.23) 

;  언(2006.6.27) ;  언(2006.5.26) ;  언(2006.6.28) ; 양병  언(2006.5.24) 

; 양상  언(2006.5.25) ;  언(2006.5.24) ; 하 언(2006.6.27).

240)『 주4․3사건진상 사보고 』에 는 한림 어업 합 고 감 생  해 61 , 슬포 간고 마

고 감 생  해 132  습하 다고 하고 다. 주4․3 원 , 앞  , 432~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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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명으로 단하 다.241)다만,249명 에서 희생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희생규

모는 218명이며,희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희생자 수는 16명으로 정리하 다.

모슬포 지역에서 신원이 확정된 희생자 218명의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별

분포 상황은 아래 〈표 8〉․〈표 9〉․〈표 10〉․〈표 11〉과 같다.

먼 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체 218명 가운데,20~30 가 168명

으로 77.1%를 차지하 다.이는 모슬포 지역 역시,제주4․3사건 등의 향으로

가장 활동 인 청년세 가 비검속의 주요한 상이었음을 의미한다.성별 분포

를 보면,남자가 96%로 희생자의 부분을 차지한다.지역별 분포는 사건 지역인

한림면․ 정면․안덕면 가운데 한림면에서 체 58%에 해당하는 126명의 희생

자가 발생하 다.이는 한림면이 상 으로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았던 에 기

인한다.242) 한,4․3사건 당시 한림면은 정면․안덕면에 비해 희생자 수가 상

으로 많았던 지역으로,243)4․3사건 희생자가 많은 지역에서 비검속 희생

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표 8〉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10 20 30 40 50 이상 계

희생자(수) 20 107 61 22 8 218

비율(%) 9.2 49.1 28 10.1 3.6 100

〈표 9〉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208 10 218

비율(%) 95.4 4.6 100

241)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알 ) 진실규 결 』(2007) .

242) 사건 당시 한림  26개리, 안  10개리,  13개리  어 었다. 

243) 4․3 원 에 신고  마 별(본 지 ) 4․3사건 생   보 , 한림  1,029 , 안  666

,  616  다.(2012.5.15, 주도청 주4․3사업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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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교
원

공
무
원

의
사

회
사
원

사무
직원

기
술
직

학
생
상
업
농축
어업

이장
(농축
어업)

주부
(농축
어업)

목
수

선
원

기
타

모
름

계

희생자
(수)

19 7 1 2 1 3 7 4 121 6 3 6 1 4 33 218

비율
(%)

8.7 3.2 0.5 0.9 0.5 1.4 3.21.855.5 2.8 1.4 2.8 0.5 1.8 15 100

〈표 11〉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지역명 한림면 정면 안덕면 기타** 계

희생자(수) 126 54 25 13 218

비율(%) 57.8 24.8 11.5 5.9 100

※ 희생자의 읍면별 구분은 본 지를 기 으로 함

※ 기타지역 :희생자의 본 지가 애월면․ 문면․제주읍으로 확인된 경우임

서귀포 지역 비검속사건의 경우,사건 련 유족들은 서귀포경찰서 내

비검속 희생자 규모를 150~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이들 가운데 유족회가

확인한 희생자는 85명이다.244)『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증언 자료

에 의해 희생규모를 17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주4․3 원회에 신고

된 서귀포 지역 비검속 희생자 수는 85명이다.245)

체 으로 서귀포 지역 비검속사건 련 희생자는 최소 150여명,최 300

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진실화해 원

회는 서귀포시 비검속사건의 조사결과에서 희생사실을 확인한 희생자는 78명

이라고 발표하 다.246)희생자로 확인된 78명의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별

분포 상황은 아래 〈표 12〉․〈표 13〉․〈표 14〉․〈표 15〉와 같다.

244) 6․25 비검 생 삼 는 2012  10월 재 85  생  단  보하고 다.「 62주

( 12 ) 삼 원 합동 」 플릿(2012) .

245) 원  23 , 귀  19 ,  43 다. 주4․3 원 에 신고  비검  생   역시, 신

고 에 행 었거 , 시신  습하지 못한 경우   악한 것 므  실  비검  생

는 가   다. 주 학 ․사단  주4․3연 , 앞   .

246) 진실 해 원 ,『 주 비검 사건( 주시․ 귀포시) 진실규 결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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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체 78명 가운데,20~30 가 65명으

로 83.3%를 차지하 다.이는 서귀포 지역 역시,제주4․3사건 등의 향으로 가

장 활동 인 청년세 가 비검속의 주요한 상이었음을 의미한다.성별 분포를

보면,남자가 98.7%로 희생자의 부분을 차지한다.지역별 분포는 사건 지역인

서귀면․ 문면․남원면 가운데 문면에서 체 52.6%에 해당하는 41명의 희생

자가,남원면에서 28.2%에 해당하는 2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 다.이는 사건 당

시 세 지역의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247)4․3사건 당시 희생자 수는 서귀

면에 비해 상 으로 문면․남원면이 많았던 과 일치함을 보여 다.248)

〈표 12〉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10 20 30 40 50 이상 계

희생자(수) 6 37 28 3 4 78

비율(%) 7.7 47.4 35.9 3.9 5.1 100

〈표 13〉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77 1 78

비율(%) 98.7 1.3 100

〈표 14〉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교원 공무원
사무
직원

이장
(농축
어업)

면장 학생 상업
농축
어업

주부
(농축
어업)

모름 계

희생자
(수)

5 1 2 2 1 1 2 61 1 2 78

비율
(%)

6.4 1.3 2.6 2.6 1.3 1.3 2.6 78 1.3 2.6 100

247) 사건 당시 귀 과  11개리, 원  8개리  었다. 

248) 4․3 원 에 신고  마 별(본 지 ) 4․3사건 생   보 ,  722 , 귀  570 , 

원  950  다.(2012.5.15, 주도청 주4․3사업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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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지역명 남원면 서귀면 문면 계

희생자(수) 22 15 41 78

비율(%) 28.2 19.2 52.6 100

※ 희생자의 읍면별 구분은 본 지를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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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 후시기에 발생했던 규모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이 시기 부분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은 군경당국을 비롯한 국가기 의 가해사실을 객 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사건의 체상을 규명하고 복원하는

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이에 비해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당시 경찰의

련 공문서가 상 으로 많이 남아 있어 사건의 실체에 근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 발발 직후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를 받은

제주경찰국․경찰서․지서가 주체가 되어 각 읍․면별로 상자들을 연행하여

수용하고 분류한 다음에 집단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경찰은 비검속자

연행과 수용,감시과정에서 한청년단,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단체를 동원하

기도 했다.당시 계엄령 하에서 군이 경찰업무를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검

속자 집단살해의 최종 결정권은 제주주둔 해병 사령부에 있었다.

제주 비검속사건의 구조,곧 발생배경과 과정,결과는 한국 쟁 직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곧 제주지역 비검속사

건에서 나타나는 민간인 학살의 임은 육지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의 체 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제주 비검속사건은 정부

-군 -경찰로 이어지는 지휘명령 계통 아래에서 민간인 학살이 조직 ․체계

으로 자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육지의 경우,비록 련 공식기록이 풍부하지

않아 민간인학살의 체 구조와 과정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련 증언을

볼 때,제주 비검속사건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이러한 은 제주

비검속사건이 제주지역만의 개별 인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국 보편성을

갖는 구조 사건임을 말해 다.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의 경찰문서에서 나타나

는 사건구조는 바로 육지 민간인 학살사건과 동일한 계를 갖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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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한국 쟁 발발 직후 국 으로 발생했

던 비검속사건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한편으로는 지역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먼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육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에 공

통 으로 나타나는 보편 성격을 갖고 있다.곧 비검속의 주체가 주로 경찰인

,집단살해의 단계 사 조치로 비검속이 실시된 ,집단학살의 과정

이 연행과 수용,그리고 총살로 연결된 , 비검속의 상자들이 주로 과거 좌

익과 련 있거나,좌익으로 의심받은 사람들이었던 등의 공통 을 갖고 있

다.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한편으로 육지와는 다른 지역 특성도 보여주고 있

다.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첫째로 비검속 상자가 주로 과거 4․3사건

련자나 그와 계있는 사람들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이다.이는 육지에서 비

검속 상자가 주로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집 되어 있는 과 일정한 차이가 있

다.물론 내용 인 측면에서 보면,국민보도연맹원과 4․3사건 련자들이 과거

좌익조직 는 사회운동에 참여했다는 에서 동일한 공통 을 지니고 있다.그

럼에도 제주지역에서 비검속사건 상자들이 부분 4․3사건 련자로 범주

화․집 화된 것은 의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곧 제주에서는 육지

와는 달리 한국 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가입여부가 비검속의 일차 기 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 다. 비검속의 상이 과거 4․3사건 련자로 통일된 것

은,제주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정체성을 단하는 주요 기 이 4․3사건

련여부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로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육지의 민간인 집단살해 과정과 일정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육지에서 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체로 집단살해되는

것에 비해,제주에서는 수용-심사-분류를 거쳐 살해되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장

기 구 ․수용되거나 나 에는 석방되는 경우도 많았다.나아가 군-검찰-경찰 등

비검속과 집단살해를 주도한 국가기 내부에서 비검속의 법성이나 권한

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산포경찰서는 비검속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정부나 군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 으로 구 된 민간인들을 석방하

기도 했다.이러한 상은 지역사회 체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체로 당

시 비검속을 실행한 가해기 들의 일정한 독자성․자율성을 보여주는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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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950년 한국 쟁 발발 직후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상 으로 안정된 후방

지역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당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이나 좌익 련 정책도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쟁상황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제주도 군경당국

도 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조 되는 상황속에서 앙의 방침을 면 으로

실행하지 않고 일정한 자율성을 추구하 던 것이다.

셋째로 제주 비검속사건의 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요한 특징은 주민 상호

간의 고나 고발이다. 비검속 상자들 가운데는 무고나 상모략에 의한

고로 연행되어 희생된 경우가 많았다.이는 무엇보다 4․3사건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내부의 이념 립과 갈등이 쟁이라는 공간속에서 개인 복수로 표면

화한 의미를 담고 있다.결국 제주 비검속사건은 한편으로 지역사회 내부의

다른 쟁이었다.곧 비검속사건은 크게 보면 국가 개인의 쟁이었지만,

마을 단 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쟁도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이러한 사

실은 제주4․3사건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붕괴하

고 개인이 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로 제주 비검속 사건에서 나타나는 희생자 특징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먼 희생자 연령과 남여비율에서는 제주 모든 지역에서

20~30 남성층이 압도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이는 제주4․3사건의 향

으로 가장 활동 인 청년세 가 비검속과 집단살해의 주요한 상이었음을 보

여 다.지역 으로 희생규모가 많은 곳은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읍과 애월면,

모슬포에서는 한림면,서귀포에서는 문면이었다.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

해 상 으로 4․3사건의 희생자가 많은 지역이었다.이러한 사실은 비검속사

건이 4․3사건의 연장인 동시에,4․3으로 표되는 항운동이 희생과 상호 결

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950년 제주지역 비검속사건은 4․3사건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에

서 4․3사건의 시간 ․공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제주 비검속사건은

4․3사건과 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집단의 멸을 목표로 했다는 에서

국가폭력의 의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 제노사이드(politicide)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청년세 를 비롯하여 4․3사건과 련된 개인이나 집단

의 살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태롭게 하는 폭력이었다.다시 말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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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속자 집단살해는 단순히 인간생명의 물리 제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4․3사건과 련된 공동체의 삶과 가치,그리고 역사의 괴를 의미하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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